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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을

2004 년에 제정하고 2011 년에 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지진위험지도(2013)｣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2017)｣을 제정･공표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과 ‘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을

개정하여 고시(2018)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시설의 내진성능평가가 최신의 기준 및 연구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물(공항시설)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제정하여 발간하였으니 실무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다만, ｢기존 시설물(공항시설) 내진성능 평가요령｣은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도서로써 관계법상

구속력이 없으므로, 관련 기준이나 지침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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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반사항

해설

본 평가요령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시설물 중,

공항시설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공항시설의 내진등급과 내진성능목표는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과 “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에 따른다.

1.1.1 시설물의 분류

해설

공항시설의 분류는 “공항시설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비행장시설, 건축물(일반건축물,

건물외구조물, 비구조요소) 교량, 지중구조물 등으로 분류한다.

“공항시설내진설계기준”에서는 각 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비행장시설(Airport Facilities) :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을 포함한다.

이 요령은 기존 공항시설의 내진성능평가시 그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는 예비평가와 함께 선형정적절차, 선형동적절차,

비선형정적절차, 비선형동적절차 등을 활용한 상세평가의 방법 및 적용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제1종 및 제2종 시설에 해당하는 공항시설 중

비행장시설, 건축물(일반건축물, 건물외구조물, 비구조요소), 교량, 지중구조물이다.

초고층건축물, 현수교 등 이 요령에서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특수구조물의 경우 구조공학의 기본원리를 따르는 구조해석과 안전성이 검증된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사용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 평가 요령의 적용대상시설물은 용도, 형식 등에 따라 비행장시설, 건축물, 교량,

지중구조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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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Building Structures): 여객터미널, 관제탑, 항공교통센터, 흐름관리센터,

구조 및 소방시설, 동력동,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화물터미널, 관리동, 경찰대,

항공기정비고, 레이더 송수신소, 관제통신 송수신소, 항공무선표지소, 주차건물 등을

포함한다.

∙건물외구조물(Nonbuilding Structures) : 항행안전시설을 지지하는 구조물, 탱크,

급유시설, 변전설비 등을 포함한다.

∙비구조요소(Non-structural Elements): 화재발생시 진화에 필수적인 소화배관 및

스프링클러, 화재 및 지진시 피난경로상에 있는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전도 및 탈락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외부마감재, 중량칸막이벽, 천장재, 중요장비가 설치된 이중바닥,

내진특등급의 시설물에서 해당시설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시

해당시설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소 등을 포함하며,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한정한다.

∙교량(Bridge Structures): 비행장시설상의 교량, 고가보도 및 차도교량,

터미널전면차도고가, 철도교 및 기타교량 등을 포함한다.

∙지중구조물(Underground Structures): 터미널시설, 지하주차장 등의 지중건축물,

지하철도, 지하차도, 지하보도 등의 지중교통구조물, 매설관,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기타

라이프라인, 공동구, 상수도, 하수도 등의 선상지중구조물 등을 포함한다.

1.1.2 평가자의 자격

해설

기존 구조물의 내진성능 평가는 기술자의 공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정밀한

구조해석에 기반하고 있어 잘못된 구조해석모델을 사용할 경우 그 평가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공항시설의 내진보강을 목적으로 하는

내진성능평가는 신뢰할 만한 평가를 위해서 지진공학 및 내진설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특급기술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이 요령의 3장에

제시된 예비평가의 경우 일반 건축 및 토목구조전공자가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구조물의 정기적인 점검을 위해 정밀안전진단의 일부로 내진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자의 자격은 정밀안전진단지침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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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평가의 경우, 본 요령에서 주어진 절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면 그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구조전공자도 이 요령에서 제시하는 예비평가 시트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상세평가의 경우 시설물에 따라 성능기반

내진설계의 절차와 유사하므로 각 시설물 내진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술자의 자격요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정기점검

혹은 정밀안전진단 수행시 일부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자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다.

1.1.3 내진성능 평가절차

해설

예비평가에서는 간단한 자료를 기반으로 위험도와 취약도를 분석하여 내진성능 상세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내진성능 상세평가는 내진성능 예비평가에 따라 기존

공항시설의 내진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내진성능 상세평가는 공항시설의 각

세부시설인 비행장시설, 건축물, 교량, 지중구조물별로 기술되어 있다.

해설 그림 1.1.1은 상세평가의 개략적인 흐름도를 보여준다.

이 요령은 일반적인 내진성능평가절차에 따라 순서가 구성되어 있다. 즉, 1장의

규정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도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에 필요한 재료강도 및

구조물의 상태를 판정하며 2장에서는 대상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최소성능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지진을 산정한다. 3장에서는 공항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예비평가법을 수록하였으며 4～7장은 본격적인 성능평가를 위한 성능기반평가법의

기본사항과 시설물별 모델링 방법 및 성능수준의 판정기준이 기술되어 있다. 평가

후 평가내용 및 결과를 수록한 보고서는 부록에 제시된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장의 예비평가는 공항시설단위로 빠른 시간내에 개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적용한다. 대상시설에 대한 간단한 자료를 토대로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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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그림 1.1.1 내진성능평가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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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료수집 및 재료강도의 결정

1.2.1 현장조사

해설

예비평가는 공통사항과 본 요령에서 주어진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상세평가의 경우 시설물에 따라 현장조사에 필요한 항목과 표본의 종류 및 개수가

다르므로 각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요령”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다음 해설표 1.2.1은 현장조사 공통항목이며, 해설표 1.2.2는 현장조사 개별항목이다.

이 요령의 예비 및 상세평가규정에 따라 기존시설물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상구조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요구된다. 현장조사는 시설물(비행장시설,

건축물, 교량, 지중구조물 등)의 공통항목과 구조형식 및 적용기준 등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설물 개별항목으로 구분한다.

공통항목은 우선적으로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관련 서류 및

보고서를 통해 위치 및 지반조건, 시공년도, 내진설계 여부, 적용 설계기준 등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공항의 이용객 및 수송능력, 권역 내 인구 등 통계자료를

확인한다. 수집된 서류 및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배치 등을

확인한다.

개별항목은 부재치수 및 배근상태 등과 같이 구조물과 설비의 현황조사로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과 “세부지침(공통, 교량, 터널, 건축물

등)” 및 “(건축물, 교량, 터널)내진성능평가요령”의 조사방법 등을 준용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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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조사항목 비고

공통

서류
및
보고서

∙시설물 관리대장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시설물의 보수․보강이력

보고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정기점점 및 유지관리

현장조사
∙시설물의 배치현황
∙지진하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구
조요소 또는 건물외 구조의 중량

∙개별시설물별 현장조
사는 각 시설물별 지
침 활용

해설표 1.2.1 현장조사 공통항목 

분류 준용기준 비고

공통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공통편)

비행장시설 ∙기존 시설물(기초및지반) 내진성능 평가요령

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건축물)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교량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교량)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지중구조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터널)
∙기존 시설물(터널) 내진성능 평가요령

해설표 1.2.2 현장조사 개별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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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재료강도의 결정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재료강도는 현장조사에서 얻은 실제 특성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료강도의 결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공통, 교량, 터널, 건축물 등)”과 “(건축물, 교량,

터널)내진성능평가요령”의 재료강도 결정방법 중 불리한 경우를 적용하여

안전측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용어정의

본 요령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관련기준인 ｢내진설계일반｣ 및

｢공항시설내진설계기준｣에 따르고 이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아래의 정의를

따른다.

1. 건물외구조물: 연직하중을 받는 자립 구조물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만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는 구조물

2. 국가지진위험지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거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

3. 기반면: 지반변위의 기준점이 되는 지점으로 전단파속도  = 760 m/s

이상인 보통암수준을 의미하며 지반조사에 의하여 산정

4. 단주기 스펙트럼가속도: 설계지진에 대한 단주기에서의 응답스펙트럼가속도

5. 부등침하 구배: 비행장 시설의 상세평가 시 액상화에 의한 연직침하와

지점과의 거리로 산출함

6. 부지응답해석(Site response analysis): 설계지진에 대한 지반의 응답특성을

구하는 해석

7. 액상화 (Liquefaction): 지진과 같은 진동하중 발생시, 느슨한 사질토 등이

비배수 상태에서 순간적인 과잉간극수압의 발생으로 지반의 전단저항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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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되거나 전단저항력을 잃게 되는 현상

8. 액상화 연직 침하: 액상화로 인해 발생하는 연직 (수직) 참하량을

의미하며, 간편법과 수치해석 등으로 산출함.

9. 액상화 저항응력비 (Liquefaction resistance stress ratio) : 액상화가

발생여부의 기준이 되는 전단응력비

10. 지진응답해석: 설계지진에 대한 지반의 응답특성을 구하는 해석

11. 항행시설물: 항공기의 항행 보조 시설로 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항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설비

12. (m/s): 평균전단파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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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목표성능과 지진위험도

2.1 일반사항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지진하중과 지진위험도는 내진 설계기준(KDS 17 10 00)의

내용을 따른다. KDS 17 10 00에 따라 구조물은 기본적으로 낮은 지진위험도의

지진에 대하여 기능을 유지하고, 높은 지진위험도의 지진에 대해서는 붕괴를

방지함으로써 인명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내진성능 평가는 대상 시설물이

이러한 목표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해설

시설물의 성능수준은 KDS 17 10 00에 따라 표 2.1.1과 같이 기능수행, 즉시복구,

인명보호, 붕괴방지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설물의 성능수준 구조요소의 성능수준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

기능수행 거주가능 기능수행

즉시복구 거주가능 위치유지

인명보호 인명안전 인명안전

붕괴방지 붕괴방지 미고려

해설표 2.1.1 시설물의 성능수준과 구조요소 및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의 관계

시설물의 성능목표는 시설물이 만족하여야 할 내진등급별 최소성능목표로

특정 지진위험도에서 요구되는 성능수준으로 정의된다. 건축구조기준에서

요구하는 성능수준이 타 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항시설물은

시설물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수준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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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과 건물외구조물의 경우 표 2.1.2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이는

건축구조기준의 성능기반 내진설계에서 요구되는 최소성능목표와 동일하다.

내진등급
성능목표

재현주기 성능수준

특
2,400년 인명보호

1,000년 기능수행

Ⅰ

2,400년 붕괴방지

1,400년 인명보호

100년 기능수행

Ⅱ

2,400년 붕괴방지

1,000년 인명보호

50년 기능수행

해설표 2.1.2 건축물의 내진등급별 최소성능목표

(2) 교량, 지중구조물 등의 최소성능목표는 표 2.1.3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이는

KDS 17 10 00에서 요구되는 최소성능목표와 동일하다. 평가자는 성능목표에

대하여 시설물의 소유주 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소유주 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표 2.1.2～표 2.1.3의 성능목표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추가적으로 설정된 성능목표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내진등급
성능목표

재현주기 성능수준

특
2,400년 붕괴방지

200년 기능수행

Ⅰ
1,000년 붕괴방지

100년 기능수행

Ⅱ
500년 붕괴방지

50년 기능수행

해설표 2.1.3 교량, 지중구조물 등의 내진등급별 최소성능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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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진위험도

2.2.1 지진구역, 지진구역계수 및 위험도계수

해설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의 값(평균재현주기 500년에 해당)은 표 2.2.1과 같이 구분한다.

재현주기에 따른 위험도계수는 표 2.2.2와 같다.

지진구역 행정구역 지진구역계수
(Z)

Ⅰ

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0.11g
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남부1

Ⅱ 도 강원 북부2, 제주 0.07g

1 강원 남부(군, 시) : 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2 강원 북부(군, 시)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해설표 2.2.1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

재현주기별 유효수평지반가속도(S)는 표 2.2.1에 제시된 지진구역계수(Z)에 표

2.2.2에서 제시된 위험도계수(I)를 곱한 값으로 한다.

 ×  (2.2.1)

평균재현주기(년) 50 100 200 500 1,000 2,400 4,800

위험도계수,  0.40 0.57 0.73 1 1.4 2.0 2.6

해설표 2.2.2 재현주기에 따른 위험도계수

우리나라 지진구역 및 이에 따른 지진구역계수는 KDS 17 10 00에 따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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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수평지반가속도(S)는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단,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이용하여 결정한 S는 지진구역계수에 위험도계수를

곱하여 구한 S값의 80%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재현주기 200년 재현주기 500년

재현주기 1,000년 재현주기 2,400년

해설 그림 2.2.1 국가지진위험지도(소방방재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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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지반의 분류 및 지반증폭계수

2.2.2.1 지반종류

해설

국지적인 지질조건과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반을 해설표 2.2.3과 같이 지반 분류의 기준면으로부터 기반암(지층의 전단파속도,  ＝

760m/s 이상)까지의 지반에 대한 평균 전단파속도로 분류하며, 기반암의 위치가

기준면으로부터 30m 이상인 경우에는 상부 30m에 대한 평균 전단파속도로 분류한다.

기반암 깊이가 1m 이상인 지반 중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가 120 m/s 이하인 지반은

지반종류 로 분류한다. 건축구조기준의 경우 지반의 기반암깊이기준을 3m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부기준에 따라 분류기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이를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한다.

지반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깊이, H
(m)

토층평균전단파속도, 

(m/s)
 암반 지반 1 미만 -
 얕고 단단한 지반

1∼20 이하
260 이상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깊고 단단한 지반

20 초과
180 이상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부지 고유의 특성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필요한 지반

해설표 2.2.3 지반의 분류

2.2.2.2 지반분류의 기준면 및 지반조사

지반분류의 기준면은 대상 시설물이 위치한 대지의 지표면으로 한다. 설계도서에

지반분류를 판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지반분류를 위한 지반조사가

필요하다. 대상지역의 지반을 분류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지반의

종류가 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반종류 를 적용할 수 있다.

지반분류는 KDS 17 10 00에 따라 ∼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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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반은 기존 지반과 지반에 해당하는 구간을 합한 넓은 구간이다. 다만, 지반을

적용할 경우 기존 기준보다 지진하중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

2.2.2.3 지반증폭계수

지반증폭계수는 KDS 17 10 00에 따라 구한다.

해설

단주기지반증폭계수 와 1초주기 지반증폭계수 는 각각 해설표 2.2.4와 같다.

지반종류
단주기지반증폭계수,  장주기지반증폭계수, 

S ≤ 0.1 S = 0.2 S = 0.3 S ≤ 0.1 S = 0.2 S = 0.3
 1.4 1.4 1.3 1.5 1.4 1.3
 1.7 1.5 1.3 1.7 1.6 1.5
 1.6 1.4 1.2 2.2 2.0 1.8
 1.8 1.3 1.3 3.0 2.7 2.4

해설표 2.2.4 지반증폭계수( 및  )

 및 의 값은 부지고유의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여 결정할 수 있다.

부지고유 지진응답해석의 절차는 각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을 따른다.

건축물의 지하구조물이 지진토압에 대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는 경우,

기초저면 지반종류가 이상이고 지진토압과 지진하중이 기초저면의 지반에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기초저면이 지반에 견고히 정착되어 있다면, 지하층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상구조에 적용되는 지반증폭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지하층의 영향을 고려한 지반증폭계수의 산정은 건축구조기준을 따른다.

교량 및 지중구조물의 지진토압은 해당 시설물의 설계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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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평가지진의 가속도응답스펙트럼

평가지진의 가속도응답스펙트럼은 KDS 17 10 00에 따라 구한다.

해설

평가지진의 가속도응답스펙트럼은 다음 식에 따라 구한 후 해설 그림 2.2.2와 같이

작성한다.

(1)  ≦  일 때, 스펙트럼가속도 는 식 (2.2.2)에 의한다.

(2)  ≦  ≦  일 때, 스펙트럼가속도 는 와 같다.

(3)  ≦  ≦  일 때, 스펙트럼가속도 는 식 (2.2.3)에 의한다.

(4)  >  일 때, 스펙트럼가속도 는 식 (2.2.4)에 의한다.

  


  (2.2.2)

  


(2.2.3)

  


(2.2.4)

여기서, ：구조물의 고유주기(초)

 : 단주기 스펙트럼가속도( ××)

: 1초주기 스펙트럼가속도( ×)

  

  

  5초(건축물, 건물외구조물), 3초(교량, 지중구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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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그림 2.2.2 설계응답가속도스펙트럼

2.2.4 평가기준 지진의 속도응답스펙트럼

지표면 아래에 설치되는 지중구조물의 설계응답스펙트럼은 기반면에서의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한다.

해설

암반지반()인 경우와 ～에 해당하는 토사지반 중 해석대상 부지의 공진주기가

0.4초 이하일 경우, 기반면에서 응답속도는 지반의 지표면 응답 가속도를 직접 적분하여

구할 수 있다. ～에 해당하는 토사지반 중 해석대상 부지의 공진주기가 0.4초

이상이거나 그 외 지반의 경우 부지고유의 지진응답해석을 사용하여 속도응답스펙트럼을

구하여야 한다.

(1) 기반면에서의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은 다음 환산식을 이용한다.

  


 (2.2.5)

여기서,  : 스펙트럼속도 (m/s)

 : 스펙트럼가속도 (m/s2)

 : 고유주기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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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능수준별 감쇠비()는 %단위를 사용하며, 이에 따라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의 감쇠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기능수행수준:  = 10

∙붕괴방지수준:  = 20

(3) 유효수평지반가속도()를 행정구역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 기반면에서의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을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a) 지진구역 Ⅰ

(b) 지진구역 Ⅱ
해설 그림 2.2.3 기반면에서의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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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내진성능 수준

시설물을 구성하는 구조요소와 비구조요소의 지진에 대한 성능수준은 거주가능,

인명안전, 붕괴방지, 기능수행, 위치유지, 인명안전으로 정의된다.

해설

본 평가요령에 따른 내진성능평가결과 각 시설물 전체의 구조요소와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은 각각 해설표 2.3.1과 해설표 2.3.2와 같다.

성능수준 손상 정도

거주가능

구조물의 피해는 경미하며 수직하중저항시스템과 지진력저항시스템은 대
체로 지진 전의 강성과 강도를 보유하고 있다. 구조부재의 손상으로 인명
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손상부재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지
만 시급하지는 않다.

인명안전

구조부재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하여 횡강성과 강도의 손실이 있으나 붕
괴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구조부재에 영구변형이 있
으며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일부 요소에서 균열, 파단, 항복, 혹은 좌굴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구조부재의 손상으로 인한 인명손실의 위험은 낮다. 구
조부재의 보수는 가능하지만 경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당장 무너지지
는 않으나 거주를 위해서는 보수와 보강이 요구된다.

붕괴방지

구조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로 국부적 혹은 전체적인 붕괴가 임박
한 상태이다. 지진력저항시스템에 상당한 강도 및 강성의 저하가 있으며
횡방향 영구변형이 있다. 그러나 중력하중저항시스템은 여전히 하중을 지
지할 수 있다. 구조부재의 박락 등으로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일반
적인 보수보강 후에도 거주에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여진으로 인해 붕
괴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설표 2.3.1 구조요소의 성능수준별 손상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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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수준 손상 정도

기능수행 지진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기능수행 할 수 있다.

위치유지
지진 이후 정상적인 기능수행을 하지 못하나 위치가 고정되어있어 탈락과

전복 등의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인명안전 지진 이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인명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

해설표 2.3.2 비구조요소 성능수준의 정의 및 일반적 피해 수준 

2.4 내진성능 평가절차

1. 기존 공항시설의 내진성능 평가는 내진성능 예비평가와 상세평가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2. 내진성능 예비평가는 문헌자료 및 현장조사에 근거하여 내진성능 상세평가

수행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서 실시한다.

3. 내진성능 상세평가는 예비평가 결과와 내진성능 평가수준에 따라 기존

공항시설의 구성요소 별 내진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4. 본 요령에서는 내진성능 평가절차에 따라 공항시설의 내진성능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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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내진성능 예비평가

3.1 일반사항

해설

내진설계가 수행되지 않은 기존 공항시설과 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라 목표내진성능이

상향된 기존 공항시설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먼저 수행하여 공항시설의 내진그룹을 분류하고 분류에

따라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수행여부를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진성능

예비평가”의 결과는 내진성능 상세평가가 시급한 공항시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 결과가 시설의 보유내진성능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항시설의 보유내진성능은

각 시설별 상세평가를 활용하여 판정한다.

3.2 예비평가 적용 대상 구조물 및 자료 조사

3.2.1 적용대상구조물의 범위
공항시설의 내진성능 평가대상은 「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 “표 4.1-1

공항시설의 내진등급”의 시설로 다음과 같다.

(1) 비행장시설(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등)

(2) 건축물로서 여객터미널과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

“4.3 건축물”에 해당하는 일반건축물, 건물외구조물, 비구조요소)

(3) 교량

(4) 지중 구조물

상기 공항시설 중 제1종 및 제2종 시설과 비행장시설을 이 요령의 예비평가

대상으로 한다.

“내진성능 예비평가”는 공항시설의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판단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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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예비평가는 한정된 정보로부터 상세평가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평가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공항의 내진성능은 공항의 기능유지 및 인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제1종 및 제2종 시설과 비행장시설을 주요 평가 대상으로 적용한다.

3.2.2 자료조사 및 정리
해당건물의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위해 평가대상 공항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1. 해당지역의 지반정보

2.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점검·유지관리 보고서

3. 공항관련 통계자료

4. 공항∼인접도시간 시설물(교통관련) 상태

해설

1. 대상지역의 지반을 분류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국내 지반의 특성상

지반종류가 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반종류는 를 적용할 수 있다.

2. 본 요령 “3.4.2 취약도”의 취약도 지수 산정을 위하여 세부시설물의 상태평가등급과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적용여부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필요한 세부자료는 본 요령 “3.4.2

영향도”의 세부지수를 참조한다.

3. 본 요령 “3.4.3 영향도”의 영향도 지수 산정을 위하여 공항의 규모, 이용객과 화물량

등 공항관련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필요한 세부자료는 본 요령 “3.4.3 영향도”의 세부지수를

참조한다.

4. 본 요령 “3.4.3 영향도”의 세부 지수 중 지수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공항과

인접도시간 공항, 철도 등 교통망의 내진성능 관련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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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평가 기준

공항시설의 내진성능 예비평가는 기존 구조물의 지진도, 취약도, 영향도를

고려하여 내진그룹화 한다. 지진도(Seismicity)는 지진의 규모 및 발생환경에 의해

결정되며, 구조물의 취약도(Vulnerability)는 구조물의 취약성, 기하학적인 형상,

형식 등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경제적인 영향도(Impact)는 교통량, 시설물의

중요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내진그룹은 “내진보강 핵심시설”, “내진보강 중요시설”, “내진보강 관찰시설” 및

“내진보강 유보시설”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동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 중 “내진보강 핵심시설”, “내진보강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실시하고, 내진보강 “내진보강 관찰시설”, “내진보강

유보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의 정책적 판단에 의거하여 내진성능 상세평가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정책적 판단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그룹을 조정할 수 있다.

3.4 평가 방법

3.4.1 지진도
지진도는 제 2장에서 정의되는 지진구역과 지반종류를 기본으로 하여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와 지반종류 등을 고려하여 4그룹으로

분류한다.

해설

지진도 등급은 유효수평지반가속도에 따라 산정한 지진도 지역와 지반종류에 따라

해설표 3.3.1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4개 그룹으로 산정한다.

① 제 1 그룹 : 중점고려지역으로 한다.

② 제 2 그룹 : 우선고려지역으로 한다.

③ 제 3 그룹 : 관찰대상지역으로 한다.

④ 제 4 그룹 : 관찰제외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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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진도 지역

1) A1: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현주기 500년 기준) 유효수평지반가속도 S≥0.11g

2) A2: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현주기 500년 기준) 유효수평지반가속도 0.088g≤S<0.11g

3) A3: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현주기 500년 기준) 유효수평지반가속도 0.07g≤S<0.088g

4) A4: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현주기 500년 기준) 유효수평지반가속도 S<0.07g

2. 지진도 등급 산정

지진도 지역
지반종류

S6 S5 S4 S3 S2 S1
A1 1그룹 1그룹 1그룹 1그룹 1그룹 2그룹

A2 1그룹 1그룹 2그룹 1그룹 2그룹 3그룹

A3 1그룹 2그룹 3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A4 2그룹 3그룹 3그룹 3그룹 4그룹 4그룹

해설표 3.3.1 지진도 등급 기준

지진구역은 재현주기 500년 기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근거하여 2개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는 지진구역계수보다 작은 곳이 대부

분이며, 이에 설계실무자들은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를 사용할 경우 그 크기는 지진구

역계수의 80%에 해당하는 값 이상이어야 하므로, 국가지진위험지도를 다음과 같이 3개의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지진구역계수를 사용하는 지역

2)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를 사용하는 지역(유효수평지반가속도가

지진구역계수의 80%와 지진구역계수 사이에 해당하는 지역)

3) 지진구역계수의 80%를 사용하는 지역(유효수평지반가속도가 지진구역계수의

80%보다 작은 지역)

지진구역별로 상기 분류를 적용할 경우 총 6개의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요령에서는 각 지역의 크기, 단주기 스펙트럼가속도 등을 고려하여 지진도 지역을

A1∼A4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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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경우 재현주기 2,400년 기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사용하므로 공항시설의 경우

재현주기 2,400년 기준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재현주기 2,400년 기준 국가지진위험지도에서 강원북부 일부지역(철원, 화천, 양구,

인제, 양양, 춘천, 홍천, 횡성, 평창 등)과 같이 유효수평지반가속도가 지진구역계수로부터

구한 유효수평지반가속도를 초과하는 등 재현주기 500년 기준 국가지진위험지도와 다른

유효수평지반가속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4.2 취약도

  ××××

여기서, : 활주로 상태에 따른 지수

: 여객터미널과 건축물, 교량 및 터널 등의 상태에 따른 지수

- : 터미널 상태에 따른 지수

- : 터미널 외 건축물 상태에 따른 지수

- ; 비구조요소 및 설비 상태에 따른 지수

-  : 교량 상태에 따른 지수

- : 터널 상태에 따른 지수

: 활주로 하부 구조물 유무에 따른 지수

: 공항의 전력계통의 다양성에 따른 지수

: 공항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지수

: 내진설계 적용여부 및 내진성능평가 수행여부에 따른 지수

해설

공항시설물의 취약도는 지진으로 인해 구조물이 붕괴되거나 손상을 입기 쉬운 형태를

구분하고 기능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검토하는 것이다. 공항시설물에 해당하는

비행장시설, 건축물(일반건축물, 건물외구조물, 비구조요소) 교량, 지중구조물 등의 상태를

지진에 대한 공항시설물의 취약도는 공항시설 주변의 지반상태, 규모, 시설의

배치, 건축물, 건물외 구조물, 교량 구조물, 터널 구조물, 활주로 구조물에 대한

상태를 고려하여 취약도 지수 (Vulnerability Index)로 나타낸다.



제
정

안
(의

견
조

회
용

)

제3장  내진성능 예비평가

- 25 -

고려하여 취약도 지수로 나타낸다.

1) 는 활주로의 상태에 대한 지수이다. 지반 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액상화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예비평가의 결과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지수를 결정한다. 비행장

하부지반의 액상화 예비평가 방법은 “기존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평가요령”을

준용토록 한다.

해설표 3.4.1 Runway 예비평가
구분 내용 점수

액상화 예비 평가 결과

()

액상화에 대해 불안전 1.0

액상화에 대해 안전 0.7

해설

액상화 예비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경우에는 액상화에 대해 안전한 것으로

판정한다.

(1) 지하수위 상부 지반

(2) 액상화 평가 대상 지반이 20m 이상 깊이에 위치한 지반 (단, 20m 이상 깊이에

위치하더라도 액상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구조물에 중대한 손상이 생긴다고 판단되거나,

평가 대상 지반이 20m 보다 상부에 위치한 지반과 연관이 있는 층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액상화 평가를 시행한다.)

(3) 상대밀도가 80% 이상인 지반

(4) 주상도 자료만 가지고 있는 경우,

주상도에 기록된 표준관입저항값에 기초하여 산정된 N1,60이 25 이상인 지반

주상도에 기록된 콘관입저항값에 기초하여 산정된 qc1N 이 150 이상인 지반

주상도에 기록된 전단파 속도에 기초하여 산정된 Vs1 가 200m/sec 이상인 지반

(5) 세립분 함량이 35% 이상이고 원위치시험 결과가 다음과 같은 지반

N1,60이 20 이상

qc1N 이 100 이상

Vs1 가 180 m/sec 이상

(6) 입도분포가 액상화 가능성 작음 영역(C)에 위치하는 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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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그림 3.4.1 입도분포를 활용한 액상화 예비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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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 공항시설에 속한 건축물, 설비 및 비구조요소, 교량, 터널의 4종류 구조물에

대한 상태 지수를 다음 식으로 결정한다.

   ×  
 ×    

(3.4.2)

a) 과 은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과 그 외 건축물의 상태에 따라

나타내는 지수이다.

해설표 3.4.2 Terminal 예비평가
구분 상태등급 점수

건축물1)

(, )

D, E등급 1.0

C등급 0.8

B등급 0.6

A등급 0.4

주 1) 대상 건축물의 최근 상태평가 등급으로 분류

b) 은 공항시설 중 공항시설 설계기준에 따라 분류되는 건물외구조물 및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에 따라 나타내는 지수이다.

해설표 3.4.3 Nonstruct 예비평가
구분 내용 점수

비구조요소 및 설비

()

내진설계 미적용 1.0

내진설계 적용 0.5

해설

지수는 현행설계기준에 근거하여 내진설계대상이 되는 비구조요소 및

설비에만 적용한다. 비구조요소 및 설비의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관련된 구조계산서 또는

인증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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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은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상태에 따라 나타내는 지수이다.

해설표 3.4.4 Bridge 예비평가
구분 상태등급 점수

교량1)

()

D, E등급 1.0

C등급 0.8

B등급 0.6

A등급 0.4

주 1) 공항시설의 모든 교량의 최근 상태평가 등급으로 분류하되 가장 취약한 교량의

상태등급을 따름

d) 은 공항시설의 터널상태에 따라 나타내는 지수이다.

해설표 3.4.5 Tunnel 예비평가
구분 상태등급 점수

터널1)

()

D, E등급 1.0

C등급 0.8

B등급 0.6

A등급 0.4

주 1) 공항시설의 모든 터널의 최근 상태평가 등급으로 분류하되 가장 취약한 터널의

상태등급을 따름

3) 는 활주로, 계류장 등 비행장시설 하부에 터널 등의 지중구조물의 유무에 따라

나타내는 지수이다.

해설표 3.4.6 Under 예비평가
구분 내용 점수

비행장시설 하부

지중구조물

()

폭 30m 이상 또는 높이 20m 이상 지중구조물 1.0

폭 10～30m 또는 높이 10～20m 지중구조물 0.8

폭 10m 미만이며 높이 10m 미만 지중구조물 0.6

없음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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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는 별도의 전력계통 확보 유무에 대한 지수이다.

해설표 3.4.7 Power 예비평가
구분 내용 점수

전력계통

()

단일계통 1.0

2계통 이상 0.7

5) 은 공항시설의 노후화상태에 따라 나타내는 지수로 공항기능유지에 필요한

주요시설의 공용년수에 따라 결정한다.

해설표 3.4.8 Deter 예비평가
구분 공용년수(t) 점수

노후화

()

50년 이상 1.0

30년≤t<50년 0.8

10년≤t<30년 0.5

10년 미만 0.2

6) 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최근 5년 이내 내진성능평가의 수행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해설표 3.4.9 Perform 예비평가
구분 내용 점수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수행여부

()

내진설계 미적용 및 내진성능평가 미수행 1.0

내진성능평가 수행
일부시설만 수행 0.8

대상시설 전체 수행 0.6

내진성능평가 수행

및 내진 보강 수행

일부시설만 적용 0.7

대상시설 전체 적용 0.5

해설

1988년 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실시된 이래로 1998년 “내진설계기준

준칙(1998.02. 건설교통부)” 이후 17개 각종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였으며, 현재

32개 각종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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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하였거나 내진설계기준이 상향되었을 때 현행

설계기준을 기초하여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목표한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보강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장의 목적은 공항시설의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진성능 상세평가 실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기존에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 보강이

수행되었다면 해당시설은 낮은 상세평가 우선순위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수를 통하여 내진성능평가가 수행되었거나, 이로 인한 내진 보강이 수행된

공항시설의 취약도 지수를 보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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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영향도

   ×           


  (3.4.3)

여기서,  :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공항의 중요도(Importance)

 : 공항시설의 연평균 수송규모

 : 공항의 활주로 수

 : 민․군 공동사용여부

 : 공항시설물의 성능회복(Recovery)을 위한 비용지수

 : 도시기능유지 및 경제활동 지속성

해설

공항시설물의 영향도는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를 검토하는 것이다. 공항의 중요성, 교통량, 탑승인원,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영향도 지수로 나타낸다.

1)  는 사회·경제적으로 시설의 중요도(Importance)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해설표 3.4.10 Importance 예비평가
구분 내용 점수

중요도

()

인천, 김포, 김해, 제주 1.0

도서지역의 공항 또는

반경 80km 내 다른 공항이 없는 경우
0.9

그 외 0.8

공항 시설물의 영향도는 평상시 교통량 및 화물량, 군사적 중요도와 지진발생

이후 공항의 영향권에 포함되는 배후인구,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영향도 지수로 나타낸다. 공항시설물의 영향도는 공항시설물의 취약도 지수

산정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영향도 지수(Impact Index)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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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 공항시설의 연평균 수송규모를 나타내는 지수로 과 의

합으로 한다.

a) 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운항편수(Traffic density) 또는 승객수(Passengers)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해설표 3.4.11 Traffic 예비평가
구분 연평균 운항편수(T) 연평균 탑승인원(Pa) 점수

연평균 교통량

및 탑승인원1)

()

10만대 ≤ T 1천만명 ≤ Pa 1.0

1만대 ≤ T < 10만대 1백만명 ≤ Pa < 1천만명 0.8

5천대 ≤ T < 1만대 5십만명 ≤ Pa < 1백만명 0.6

1천대 ≤ T < 5천대 1십만명 ≤ Pa < 5십만명 0.4

T < 1천대 Pa < 1십만명 0.2

주 1) 연평균 운항편수 및 탑승인원은 출발과 도착의 합계로 산정하되 운항편수와

탑승인원 중 큰 값으로 함

b) 은 최근 5년간 공항시설을 이용한 연평균 화물량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해설표 3.4.12 Freight 예비평가
구분 연평균 화물량(C), ton 점수

연평균 화물량1)

( )

1백만≤ C 1.0

2십5만 ≤ C < 1백만 0.8

1십만 ≤ C < 2십5만 0.6

1만 ≤ C < 1십만 0.4

C < 1만 0.2

주 1) 연평균 화물량은 출발과 도착의 합계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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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는 공항의 활주로 수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해설표 3.4.13 Strip 예비평가 
구분 활주로 수 점수

활주로 수1)

( )

1면2) 1.0

2면 0.8

3면 이상 0.6

주 1) 지진시 활주로 피해로 인하여 거점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물

2) 교차형 활주로(2개 이상의 활주로가 활주로를 공유하는 경우)는 교차구간의

피해가 모든 활주로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1면으로 검토한다.

4)  는 공항의 민․군 공동사용여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해설표 3.4.14 Force 예비평가
구분 내용 점수

민․군 공동사용여부1)

()

공동사용 1.0

민항 전용 0.6

주 1)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지진시 공항 피해로 인하여 군사활동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물

5)  는 구조물의 성능 회복(Recovery)을 위한 비용지수를 나타낸다.

해설표 3.4.15 Recovery 예비평가
구분 활주로 총 길이(L) 여객터미널 규모(S) 점수

구조물 성능회복1)

()

10,000m 이상 500,000㎡≤S 1.0

6,000m ≤ L < 10,000m 100,000㎡≤S<500,000㎡ 0.8

5,000m ≤ L < 6,000m 25,000㎡≤S<100,000㎡ 0.7

2,5000m ≤ L < 5,000m 10,000㎡≤S<25,000㎡ 0.5

2,500m 미만 S<10,000㎡ 0.4

주 1) 활주로 총 길이(공항 내 모든 활주로 길이의 총합)와 여객터미널 규모(공항 내

모든 여객터미널 연면적의 합) 중 높은 점수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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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은 지진발생 후에도 공항과 도시간 주요 접근로의 기능유지여부에 따라

도시기능의 유지와 경제활동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해설표 3.4.16 Urban 예비평가
구분 공항∼인접도시간 교통망(도로/철도) 점수

도시기능

( )

내진성능 미확보 또는 확인불가 1.0

내진성능 부분 확보 0.7

내진성능 확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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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최종 평가 및 내진 그룹화

해설

공항시설물의 내진그룹은 해설 그림 3.4.2와 같이 취약도 지수와 영향도 지수를

고려하여 공항시설의 내진성능을 4개의 등급 즉, 내진보강 핵심시설, 중요시설, 관찰시설,

유보시설로 구분한다. 우선순위가 높은 등급(핵심시설, 중요시설)의 경우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내진그룹과 상관없이 최근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손상 등이 발견된 경우, 정책적 판단 등에 따라 상세평가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설 그림 3.4.2 내진그룹화 방법

공항시설의 내진그룹은 지진도, 취약도 지수와 영향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진성능 핵심시설, 중요시설, 관찰시설, 유보시설의 4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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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비행장시설 내진성능 상세평가

4.1 일반사항

해설

제 4 장은 기존 시설물 중 비행장시설의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세부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이 장의 요구사항은 비행장 시설을 구성하는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등에 대한

것으로, 비행장 내 세부 설비 등에 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 비행장시설의

내진성능평가시 지질학적 부지재해(seismic-geologic site hazard)가 예상되는 경우에 관련

전문가에 의한 별도의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지재해는 단층파쇄(fault rupture),

산사태(landsliding), 홍수(floding), 침수(inundation) 등을 포함한다. 비행장시설 하부에

지중구조물이 존재할 경우 제6장을 준용하여 해당시설을 포함하여 비행장시설의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아래 flow-chart를 따르도록 한다.

해설 그림 4.1.1 비행장 시설 내진성능 상세평가

4장은 공항시설물 중 비행장 시설물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이 장의 요구사항은 비행장 시설을 구성하는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등에 대한 것으로, 비행장 내 세부 설비 등에 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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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액상화 평가

해설

액상화 평가의 경우 비행장 시설의 하부 지반이 S2 ∼ S6 인 경우에 수행한다. 지반

액상화 평가는 예비평가와 본평가의 2단계로 구분하며, 전반적인 액상화 평가의 흐름도는

다음의 해설 그림 4.2.1과 같다.

해설 그림 4.2.1 액상화 평가 흐름도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등 비행장 시설의 경우 상재하중의 크기가 작아 관성력에

의한 지진 피해보다는 액상화 발생으로 기인한 침하와 이로 인한 균열, 파손 등의

발생위험이 크다. 이에 액상화 평가를 수행하여 비행장 시설의 내진성능을

평가하도록 한다. 액상화 발생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KDS 17 10 00 (4.7)”과

“기존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준용토록 한다.



제
정

안
(의

견
조

회
용

)

기존 시설물(공항) 내진성능 평가요령

- 38 -

4.2.1 액상화 평가를 위한 지반 물성치 산정

해설

액상화 평가에 필요한 지반 물성값은 해당 시설물의 기존 설계 자료 또는 기 수행된

내진성능 평가자료를 이용하여 획득한다. 단, 필요한 지반 물성값이 없거나 기존 지반조사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를 수행한다. 비행장 시설의 액상화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반 물성 값은 아래와 같다.

1) 시설물 하부 지반의 층상 구조 및 지하수위

2) 기반암까지의 깊이 및 각 층의 밀도

3) 액상화 본평가를 위한 깊이별 표준관입시험 저항값(SPT-N값) 및 해당 SPT 장비의

에너지 효율

그 외 상세한 사항은 “제 3장 지반 물성값 산정” 을 준용토록 한다.

4.2.2 액상화 평가

해설

다음 경우에는 액상화에 대해 안전한 것으로 보고 액상화 평가를 생략한다.

(1) 지하수위 상부 지반

(2) 액상화 평가 대상 지반이 20m 이상 깊이에 위치한 지반 (단, 20m 이상 깊이에

위치하더라도 액상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구조물에 중대한 손상이 생긴다고 판단되거나,

평가 대상 지반이 20m 보다 상부에 위치한 지반과 연관이 있는 층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액상화 평가를 시행한다.)

(3) 상대밀도가 80% 이상인 지반

(4) 주상도 자료만 가지고 있는 경우,

액상화 평가를 위한 지반 물성치 산정은 “기존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평가요령”을 준용토록 한다.

비행장 하부지반의 액상화 평가 방법은 “기존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평가요령”을 준용토록 한다. 액상화 예비평가는 수집한 관련자료에

근거하여 지반의 액상화 가능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판단하고 액상화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액상화 평가를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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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도에 기록된 표준관입저항값에 기초하여 산정된 N1,60이 25 이상인 지반

주상도에 기록된 콘관입저항값에 기초하여 산정된 qc1N 이 150 이상인 지반

주상도에 기록된 전단파 속도에 기초하여 산정된 Vs1 가 200m/sec 이상인 지반

(5) 세립뿐 함량이 35% 이상이고 원위치시험 결과가 다음과 같은 지반

N1,60이 20 이상

qc1N 이 100 이상

Vs1 가 180 m/sec 이상

(6) 입도분포가 액상화 가능성 작음 영역(C)에 위치하는 지반

해설 그림 4.2.2 입도분포를 활용한 액상화 예비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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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액상화 본평가 방법으로는 국내 지진특성을 고려한 수정 Seed 와 Idriss 방법을

제안한다. 액상화 본평가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그 외 상세한 사항은 “기존 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 평가요령” 중 “제 4장 액상화평가”를 준용토록 한다.

해설 그림 4.2.3 액상화 본평가 흐름도

액상화 예비평가 결과 액상화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액상화

본평가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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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성능수준의 판정

4.3.1 일반 사항

4.3.2 액상화 해석

4.3.3 성능 수준의 판정

해설

비행장 시설의 시설물 종류별 내진성능수준은 공항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표 4.3.1을

따르며, 비행장 시설의 종류별 성능목표 및 설계지진은 표 4.3.2 및 표 4.3.3을 따른다.

해설표 4.3.1 비행장 시설의 내진성능수준
비행장시설의

종류
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지진발생 후에도 비행장시설의
항공기 이착륙 및 긴급차량의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진발생 후 비행장시설의
기능 가능 여부와는 상관없이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붕괴되지 않아야
하는 수준으로 단기간에 보수가

가능해야 한다.

4.2에 따른 액상화 평가 결과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등 비행장 시설물의 하부

지반이 액상화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비행장

시설물의 내진성능 수준을 판정한다.

비행장 시설 하부지반의 액상화에 대한 내진 성능수준을 판정하기 위해, 등가

정적 해석법 및 동적 해석법(비선형시간이력 해석법)을 통해 액상화시 발생

가능한 지반 변위를 산정할 수 있다.

액상화 시 비행장 시설 하부 지반의 성능 수준은 연직 침하량을 기준으로 하며

시설물 종류 및 비행장 시설물 분류 등급 등에 따라 성능목표, 설계지진 및

성능평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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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표 4.3.2 비행장 시설의 성능목표 및 설계지진 (활주로)
내진등급 성능수준 설계지진

특
붕괴방지 재현주기 2400년 설계지진

기능수행 재현주기 200년 설계지진

해설표 4.3.3 비행장 시설의 성능목표 및 설계지진 (유도로, 계류장)

해설표 4.3.4 비행장 시설물 분류 등급

해설표 4.3.5 비행장 시설 등급별 세부 조건

a) 단, CAT II 또는 CAT III 정밀접근활주로는 활주로 시단에서 활주로 길이의 최초 및 최종
4분의 1 구간의 종단경사도는 0.8%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내진등급 성능수준 설계지진

1
붕괴방지 재현주기 1000년 설계지진

기능수행 재현주기 100년 설계지진

비행장 시설의 시설물 별 성능 평가기준은 표 4.3.4의 비행장 시설물 분류 등급

및 표 4.3.5의 비행장 시설물 분류 등급별 세부 조건을 따르며 비행장 시설물

등급은 활주로의 길이에 따라 결정한다.

분류요소 1

분류번호 활주로 길이

가
나

다
라

800m 미만

800m 이상 1200m 미만

1200m 이상 1800m 미만

1800m 이상

구 분
분류번호

가 나 다 라

최대 종단경사 2.0% 2.0% 1.0%a 1.0%b

최대 평균종단경사 c 2.0% 2.0% 1.0% 1.0%

최대 경사변화 2.0% 2.0%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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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단, 활주로 시단에서 활주로 길이의 4분의 1이하의 거리에 위치하는 부분의 종단경사도는
0.8%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c) 활주로 중심선을 따라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를 활주로 길이로 나누어 산출한 값.

4.3.4 내진성능수준 평가를 위한 해석 방법

해설

등가 정적 해석법은 지진하중을 등가의 정적하중으로 변환한 후 정적설계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액상화 시 구조물의 내진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등가 정적 해석 시

해석모델은 지반반력계수를 스프링으로 치환한 간략모델 및 연속체모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반반력계수 적용 시 액상화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감소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동적 해석법은 지진력을 구조동역학적 이론으로 평가하여 대상 시스템의 지진거동을

해석하는 방법으로써 액상화 평가의 경우 비선형시간이력해석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동적 해석법의 경우 대상 시스템의 전체를 모델링하여 원하는

지점에서의 지진 응답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나, 규모가 크고 얻을 수 있는 지반정보가

제한적인 공항 시설물의 특성 상 각 지점별 모델링을 통해 연직 침하량을 구한 후

부등침하량을 결정하는 방안을 이용할 수 있다.

가) 전체 시설물에 대한 모델링

각 공항 시설물(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전체를 모델링하여 비선형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고 원하는 지점에서의 연직침하량을 출력하여 부등침하량을 결정함으로써 액상화 시

내진성능수준을 평가한다. 공항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해석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다.

나) 각 지점별 모델링

공항 시설물(활주로, 유도로, 계류장)의 각 연직 침하량 비교지점을 개별적으로

모델링하고 각 지점에서의 연직침하량을 토대로 부등침하량을 결정함으로써 액상화 시

내진성능수준을 평가한다. 해석 횟수가 늘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 효율성

4.2에 따른 액상화 평가 결과 액상화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판정된 비행장 시설물

하부지반의 내진성능수준 평가는 등가 정적 해석법 및 동적 해석법(비선형시간이력

해석법)과 같은 해석적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해석 결과를 토대로

4.3.3의 판정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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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4.2.1의 방법에 비해 유리한 방법이다.

동적 해석법은 지진력을 구조동역학적 이론으로 평가하여 대상 시스템의 지진거동을

해석하는 방법으로써 액상화 평가의 경우 비선형시간이력해석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동적 해석법의 경우 대상 시스템의 전체를 모델링하여 원하는

지점에서의 지진 응답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나, 규모가 크고 얻을 수 있는 지반정보가

제한적인 공항 시설물의 특성 상 각 지점별 모델링을 통해 연직 침하량을 구한 후

부등침하량을 결정하는 방안을 이용할 수 있다.

가) 전체 시설물에 대한 모델링

각 공항 시설물(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전체를 모델링하여 비선형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고 원하는 지점에서의 연직침하량을 출력하여 부등침하량을 결정함으로써 액상화 시

내진성능수준을 평가한다. 공항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해석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다.

나) 각 지점별 모델링

공항 시설물(활주로, 유도로, 계류장)의 각 연직 침하량 비교지점을 개별적으로

모델링하고 각 지점에서의 연직침하량을 토대로 부등침하량을 결정함으로써 액상화 시

내진성능수준을 평가한다. 해석 횟수가 늘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 효율성

측면에서 4.2.1의 방법에 비해 유리한 방법이다.

동적 해석법(비선형시간이력해석법)을 이용한 비행장 시설 하부지반의 내진성능수준

평가 시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적용하여 수행한다.

(1) 동적 해석을 위한 지반운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1) 설계지반운동 시간이력

2) 실지진기록 활용 지반운동 시간이력

3) 인공합성 지반운동 시간이력

(2) 동적 해석을 위한 하부지반 및 포장체의 제원 및 물성은 설계 항공기 하중 및

통행량에 따라 공항마다 상이하므로 내진성능수준 평가를 수행하는 해당 공항의 실제

시공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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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적 해석을 위한 지반모델은 지진 시 전단 변형률 증가에 따른 전단탄성계수의

비선형적 감소 및 동적 감쇠비의 비선형적 증가, 그리고 과잉간극수압 증가에 따른

유효응력의 감소 등 액상화 시 주요 지반동역학적 거동을 모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동적 해석을 위한 지반모델의 수평방향 크기는 경계부에서의 지진파 반사로 인한

내부 응력상태의 교란, 에너지의 중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크게 설정되어야 하며,

필요 시 자유장 경계요소 모델 적용 등 실제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적절한 경계조건의

설정을 통해 해석 수행이 가능하다.

(5) 지반운동은 모델의 바닥면(기반암층)에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델의

요소망은 해석 결과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촘촘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6) 해석 결과로는 지표면 연직 방향 잔류침하량을 도출하며, 최종적으로 표 4.3.5에 따라

착륙대 등급별 비행장시설물의 지표면 최대 종‧횡단 구배를 기준으로 해당 비행장

시설물별 하부지반의 내진성능수준을 평가한다.

4.3.5 내진성능수준 평가결과

동적 해석법에 따른 내진성능수준 평가결과 비행장 시설(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의 액상화에 대한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액상화 대책공법을

적용하여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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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건축물 내진성능 상세평가

5.1 일반사항

해설

제5장은 기존 공항시설 중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건축물에 부속된 항행시설물의 경우, 항행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필요시

“공항시설내진설계기준”과 “기존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요령”의 제반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다만, 항행시설물과 관련한 내진설계기준이 제정될 경우 해당 내진설계기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5.1.1 평가 대상 건축물

해설

공항시설 중 건축물이라 함은 “공항시설내진설계기준”에 따라 표 5.1.1과 같이

일반건축물, 건물외구조물, 비구조요소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본 요령의 예비평가에서는

우선순위 결정을 위하여 여객터미널과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로 범위를 제한하였으나,

상세평가에서는 공항시설의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본 요령에서는 “기존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요령”의 예비평가에 해당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이는 공항시설의 내진성능평가는 예비평가단계에서 공항단위로 진행되며,

예비평가 결과에 따라 상세평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해당절차를 갈음하기

때문이다. 공항시설의 내진성능 상세평가는 평가대상을 개별공항의 건축물로 한정하며,

이는 “기존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요령”의 예비평가와 방법과 절차는 다르지만

예비평가의 목적(상세평가가 요구되는 시설 선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1∼5.3은 기존 공항시설 중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세부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이 장의 요구사항은 공항시설물 중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항행안전시설 등에 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 공항시설 중 건축물의 상세평가절차는 “공항시설내진설계기준”의 규정을

따르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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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내진II등급

일반

건축물

여객터미널, 관제탑,

항공교통센터(ATC),

흐름관리센터(ATFM),

구조 및 소방시설, 동력동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화물터미널, 관리동, 경찰대,

항공기정비고, 레이더

송수신소, 관제통신

송·수신소, 항공무선표지소

내진특등급 및

내진I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건물외

구조물

내진특등급 비행장시설에

설치된 건물외구조물,

지진 피해시 공항시설 기능이

마비되는 항행안전시설이

설치된 건물외구조물

내진I등급 비행장시설에

설치된 건물외구조물,

탱크, 급유시설, 변전설비

지진 피해시 공항시설

기능이 일부 제한되는

항행안전시설이 설치된

건물외구조물

내진특등급과

내진I등급이

아닌

건물외구조물

비구조

요소

화재발생시 진화에 필수적인

소화배관, 스프링클러,

화재 및 지진시 피난경로상에

있는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전도 및 탈락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외부마감재,

중량칸막이벽, 천장재,

중요장비가 설치된 이중바닥,

내진특등급의 시설물에서

해당시설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시 해당시설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내진특등급이

아닌

비구조요소

해설표 5.1.1 공항시설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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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공항시설의 특성 반영

해설

공항시설은 비행장시설, 건축물, 교량, 지중구조물 등 서로 다른 시설이 복합된 시설로

내진II등급부터 내진특등급까지 서로 다른 기준의 목표성능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관된 목표성능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1) 기능수행과 관련한 사항

공항시설은 지진발생 후 피해복구와 국가안보의 핵심거점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붕괴방지수준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일부시설의 한하여 기능수행이 가능하거나 단시간

내에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조기복구 및 기능수행이 필요한

시설을 설정하고 해당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성능수준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2) 항행시설물과의 관계

공항의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 항행시설물(지진 피해시 공항시설 기능이 마비되는

항행안전시설)을 지지하는 비구조요소 및 건물외구조물과 이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평가는

가장 높은 내진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한 내진설계기준이

제정될 경우 해당 내진설계기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5.2 구조요소의 평가절차

구조물의 경우 선형정적절차, 선형동적절차, 비선형정적절차, 비선형동적절차의

4종류의 상세평가 방법을 사용하며, 비구조요소 및 건물외구조물의 구조해석과

실험을 통한 평가 방법을 사용한다. 건축물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세부적인 절차는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요령을 준용하도록 한다. 다만, 평가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장스팬구조물 등 특수구조물에 해당되는 경우 구조공학의 기본원리를 따르는

구조해석과 안전성이 검증된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 검토 및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획득하도록 한다.

공항시설의 내진성능 상세평가는 공항시설의 기능수행과 관련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등급과 상관없이 기능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내진성능목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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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관제탑은 대부분 세장한 구조물이며, 여객터미널은 장스팬과 같은 특수구조물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공항시설의 내진성능상세평가는 구조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충분하다면 선형정적절차, 선형동적절차, 비선형정적절차, 비선형동적절차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평가자가 이러한 구조물의 비선형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평가자의

가정을 검증하고 해석상의 오류를 파악하기 위해 제 3자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가) 관제탑

관제탑의 하부구조가 전도에 저항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일 경우 기초 및 지반의

전도모멘트를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하부구조의 크기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지반-구조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기초 또는 구조물의

지표면하부부분은 강체요소로, 지지조건은 3개의 회전 스프링과 3개의 변위 스프링으로

이루어진 3차원 조인트요소로 모델링할 수 있다.

나) 여객터미널

(1) 신축줄눈

여객터미널이 신축줄눈으로 구분될 경우 각각의 구조물로 나누어 평가한다. 각각의

모델이 층고가 동일하고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능수행수준에 한하여

변형적합성 검토를 실시한다.

(2) 하중-변위 증폭

장스팬, 초고층구조물은 큰 변위가 발생할 경우 하중에 의해 변위가 증폭되므로

하중-변위 증폭을 고려하도록 한다.

(3) 비정형 부재

비정형부재의 모델링은 해당부재의 재료 및 기하비선형성을 충분히 반영한 모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탄성받침

건축물 내에 탄성받침이 사용된 경우 “기존시설물(교량)의 내진성능평가요령”의 받침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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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비구조요소의 평가절차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평가한다.

(1) 대상 구조물에 설치된 비구조요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관련 자료가 미흡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성능평가에 충분한 정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기존의 관련

도서가 있더라도 현장조사를 통해 비구조요소의 위치, 구조체와의 접합 상세 등을

파악하여 평가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공항시설내진설계기준”을 참고하여 평가대상 비구조요소를 결정한다.

(3) 비구조요소의 목표성능과 건축물의 성능목표가 부합하도록 정의한다.

(4) 해석적 방법, 실험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해설

공항시설의 비구조요소의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항시설의 비구조요소는 다음과 같다. (해설표 5.1.1 공항시설의 건축물 참조)

비구조요소 평가방법

화재발생시 진화에 필수적인 소화배관,

스프링클러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화재 및 지진시 피난경로상에 있는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건축구조기준,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요령

전도 및 탈락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외부마감재, 중량칸막이벽, 천장재

건축구조기준,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요령

중요장비가 설치된 이중바닥
건축구조기준,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요령

내진특등급의 시설물에서 해당시설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시 해당시설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공항시설내진설계기준,

공항시설의 내진성능평가요령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요령

(2) 상기 비구조요소 중 소화배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소방관련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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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며, 그 외 비구조요소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3) 구조요소와 비구조요소의 성능목표는 전체 건축물 성능목표에 부합하여야 하면,

최소성능목표는 해설표 5.4.1과 같다. 다만, 공항시설의 경우 붕괴방지수준의 지진에도

기능유지 또는 조기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해당시설에

한하여 보다 높은 성능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4) 해석적 방법이라 함은 등가정적해석법을 통한 비구조요소를 평가하는 방법이며,

실험적 방법이라 함은 동적실험 또는 정적실험을 통하여 수행하는 방법이다.

5.4 성능수준의 판정

5.4.1 성능목표

해설

건축물의 최소성능목표는 다음 표5.4.1과 같다.

내진
등급

성능목표

설계지진
재현주기

성능수준

건축물 구조요소 비구조요소

특
2,400년 인명보호 인명안전 인명안전 기본설계지진1) × 중요도계수()

1,000년 기능수행 거주가능 기능수행 -

Ⅰ
2,400년 붕괴방지 붕괴방지 미고려 -

1,400년 인명보호 인명안전 인명안전 기본설계지진 × 중요도계수()

Ⅱ
2,400년 붕괴방지 붕괴방지 미고려 -

1,000년 인명보호 인명안전 인명안전 기본설계지진 × 중요도계수()

해설표 5.4.1 건축물 구조요소/비구조요소의 내진등급별 최소성능목표

1) 기본설계지진은 스펙트럼가속도가 최대고려지진(2,400년 재현주기 지진 크기)에 의한

값의 2/3 수준에 해당하는 지진으로 1,000년 재현주기 지진 크기에 해당한다.

구조요소 및 비구조요소의 설계거동한계는 해설표 5.4.1∼해설표 5.4.3와 같다.

공항시설 건축물의 내진등급별 최소성능목표는 공항시설내진설계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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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종류

기능수행수준 인명보호수준 붕괴방지수준

여객터미널,
관제탑, 구조
및 소방시설,
동력동,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화물터미널,
관리동,
경찰대,

항공기정비고,
주차건물,
항공교통센터
(ATC),

흐름관리센터
(ATFM),
레이더
송수신소,
관제통신
송·수신소,
항공무선표지

소

구조물의 피해는
경미하며

중력하중저항시스템과
지진력저항시스템은
대체로 지진 전의
강성과 강도를
보유하고 있다.

구조부재의 손상으로
인명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손상부재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지만
시급하지는 않다.

구조부재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하여
횡강성과 강도의

손실이 있으나 붕괴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구조부재에 영구변형이

있으며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일부 요소에서 균열,
파단, 항복, 혹은
좌굴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구조부재의
손상으로 인한

인명손실의 위험은
낮다. 구조부재의
보수는 가능하지만
경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당장 무너지지는
않으나 거주를
위해서는 보수와
보강이 요구된다.

구조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로
국부적 혹은 전체적인
붕괴가 임박한
상태이다.

지진력저항시스템에
상당한 강도 및 강성의
저하가 있으며 횡방향
영구변형이 있다.

그러나
중력하중저항시스템은
여전히 하중을 지지할
수 있다. 구조부재의
박락 등으로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일반적인
보수보강 후에도

거주에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여진으로 인해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설표 5.4.2 건축물의 설계거동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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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외구조물
의 종류

기능수행수준 인명보호수준 붕괴방지수준

건물외구조물

구조물의 피해는
경미하며 대체로 지진
전의 강성과 강도를
보유하고 있다.

구조부재의 손상으로
인명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손상부재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지만
시급하지는 않다.

구조부재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하여
횡강성과 강도의

손실이 있으나 붕괴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구조부재에 영구변형이
있으며 일부 요소에서
균열, 파단, 항복, 혹은
좌굴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구조부재의
손상으로 인한

인명손실의 위험은
낮다. 구조부재의
보수는 가능하지만
경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당장 무너지지는
않으나 거주를
위해서는 보수와
보강이 요구된다.

구조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로
국부적 혹은 전체적인
붕괴가 임박한
상태이다. 그러나
여전히 연직하중을
지지할 수 있다.
구조부재의 박락
등으로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으며,

여진으로 인해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설표 5.4.3 건물외구조물의 설계거동한계

비구조요소의
종류

기능수행수준 인명보호수준 붕괴방지수준

비구조요소
지진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기능수행
할 수 있다.

지진 이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인명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

지진에 대한
비구조요소의 성능을
고려하지 않는다.

해설표 5.4.4 비구조요소의 설계거동한계

5.4.2 성능수준의 판정

공항시설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성능수준의 판정은 5.4.1의 성능목표의

만족여부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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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본 요령과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요령에 의거 표 5.4.1∼표 5.4.4의 성능목표를

만족할 경우 그 성능목표를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비구조요소 중 기계/전기 비구조요소의

경우 장치의 작동여부를 추가로 검토하여 성능목표를 만족할 경우 그 성능목표를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5.5 그 밖의 사항

본 장에서 기술하지 않은 기존 공항시설물 중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세부 기술적인 사항은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요령을 준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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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교량 내진성능 상세평가

6.1 일반사항

해설

평가는 구성요소가 보유하고 있는 공급역량과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에 대하여 각

구성요소에 요구되는 소요역량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교량의 내진성능 평가는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으나 본 요령에서는 평가방법의 단순화를 위하여 교량을 구성하는 각

구성요소-교각, 교량받침(받침길이 포함), 교대, 기초 및 기초지반-에 대해 구성요소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급역량과 내진성능 평가 기준지진시에 부재에 요구되는 소요역량을

비교하여 개별적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해설

본 요령의 2장에서 결정된 지진을 성능평가용 지진으로 사용하되, 상세평가의 세부

내용은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의 “제 4장 내진성능 상세평가” 중 “4.1

일반사항”에서 명시한 것을 준용토록 한다.

교량의 구성요소 중 교각의 평가지진하중은 교량 상부구조에서 교각으로 전달되는

지진하중으로 하며, 받침 및 기초의 평가지진하중은 교각의 조합탄성지진력과 교각의

단면강도 중 작은 값으로 한다.

6장은 공항 시설물 중 교량 시설물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교량의 내진성능 상세평가 요소는 교량 구성요소 중 교각, 교량받침부,

받침지지길이, 교대, 기초 및 지반으로 한다. 이 중 교각, 교량받침부, 받침지지

길이는 “기존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을 준용하고 교대, 기초,

지반은 “기존시설물 (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준용토록 한다.

성능평가용 지진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에 기반하여 선정한다. 그 외

상세한 일반사항은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준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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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평가 기준 및 성능수준 별 하중 조합

해설

교각에 작용하는 지진하중은 교량의 탄성주기를 계산하여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응답가속도(탄성지진응답계수, Cs)의 크기를 결정하여

계산한다. 지진 하중 및 조합탄성 지지력에 대한 그 외 상세한 사항은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의 “제 4장 내진성능 상세평가” 중 “4.2 지진하중 및 조합탄성지진력”에

명시한 것을 준용토록 한다.

6.3 내진안정성 평가방법

해설

교각, 교량받침부, 받침지지길이의 공급역량과 소요역량을 비교하여 내진성능 평가를

수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의 “제 4장 내진성능

상세평가” 중 “4.3 구성요소의 내진성능 평가”에 명시한 것을 준용토록 한다.

해설

교각, 교량받침부, 받침지지길이의 공급역량과 소요역량을 비교하여 내진성능 평가를

수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기존 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 평가요령”의 “제 5장

기초의 내진성능평가” 에 명시한 것을 준용토록 한다.

교량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성능수준 및 하중 조합은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준용토록 한다.

교각, 교량받침부, 받침지지 길이의 내진안정성 평가방법은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준용토록 한다.

교대, 기초, 지반의 내진안정성 평가방법은 “기존 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준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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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액상화 평가를 통하여 기초구조물 주변지반에 액상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액상화에 의한 지반강성 및 강도감소, 액상화에 의해 유발되는 지반변위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기초구조물의 모델링 및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다. 얕은기초 하부지반의 액상화

발생이 예상되면 액상화 대책공법을 적용하여 보강하거나 액상화 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동적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상세내진성능을 평가한 후 액상화 보강여부를 결정한다.

말뚝기초는 액상화 지반의 물성 변화와 지진관성력을 고려한 내진성능평가와 지진후

액상화 지반변위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각각 수행한다.

교량 기초 및 지반의 액상화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KDS 17 10 00 (4.7)”과

“기존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준용토록 한다. 액상화

발생가능성이 있다면 “기존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 평가요령”에 따라

액상화를 고려한 기초의 내진성능 평가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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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지중구조물 내진성능 상세평가

7.1 일반사항

해설

터널 구조물은 개착 또는 비개착 공법으로 지중에 건설된 터널 구조물로 정의한다.

개착식 터널의 본선 및 정거장 구조물, 굴착식 터널(도로 및 철도터널), 지중과 지상의

경계부인 U-Type 구조물의 경우 “기존 시설물(터널)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준용토록 한다.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기존 시설물(공동구) 내진성능 평가요령”에 따르면 평가요령의

평가 대상은 공동구 구조물 및 이를 둘러싼 지반으로 한정하며, 공동구 내부 비구조요소

시설물(통신, 라이프라인 등)에 대한 평가는 해당시설물의 관리자와 협의 하에 별도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본 요령에서는 내진성능 평가를 위하여 가능하면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응답변위법

또는 응답이력해석법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착식 터널의 경우

응답변위법을 적용하고 굴착식 터널의 경우 실지진파 시간이력을 이용한 응답이력해석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7장은 공항 시설물 중 지중구조물 시설물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본 상세평가는 개착 또는 비개착공법으로 건설된 터널 구조물 및

개착공법으로 건설된 지중 공동구에 적용한다. 터널 구조물의 정의는 “기존

시설물(터널)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준용토록 하며, 지중 공동구 시설물의 정의는

“기존 시설물(공동구)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준용토록 한다.

터널 구조물의 상세평가 방법으로는 개착 천층 터널의 경우 응답변위법을 기본으로

하고 굴착 심층 터널인 경우 응답이력 해석법 적용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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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동구 구조물의 내진해석은 “응답변위법”, 혹은 “응답이력해석법” 중 한 가지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공동구 구조물의 경우 “응답 변위법”을 기본으로 하며,

상세 검토가 필요한 경우나 구조 또는 지반조건이 복잡한 경우는 지반과 구조물의 상호

작용 및 지반과 구조물의 비선형 거동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응답이력해석(시간이력해석)”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본 평가 요령에서는

“응답변위법”을 공동구 구조물의 내진해석을 위한 표준해석법으로, “응답이력해석”은

부수적인 해석법으로 규정한다.

해설

본 요령의 2장에서 결정된 지진을 성능평가용 지진으로 사용하되, 상세평가의 세부

내용은 각 요령의 “제 4장 내진성능 상세평가” 중 “4.1 일반사항”에서 명시한 것을

준용토록 한다.

7.2 평가 기준 및 성능수준 별 하중 조합

해설

지진시 지중 공동구 구조물의 해석은 지진시 지반의 변위에 근거하여 지진하중을

추정하는 응답변위법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지반-구조물의 동적 상호작용을 고려한

응답이력해석법(Response History Analysis)을 사용할 수 도 있다.

성능평가용 지진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에 기반하여 선정한다. 그 외

상세한 일반사항은 “기존 시설물(터널) 내진성능 평가요령”과 “기존 시설물(공동구)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준용토록 한다.

터널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성능수준 및 하중 조합은 “기존 시설물(터널)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준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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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하는 최상위 기준인 “행정안전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서는 내진설계에서 목표로 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내진성능 수준을 총

4가지 형태(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개별

시설물은 기능수행을 포함하는 총 두 개의 성능수준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시설물(터널) 내진성능 평가요령”에서는 기능수행 수준과 붕괴방지수준을 내진성능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 하중 조합 등도 “제 4장 내진성능 상세평가” 중 “4.2 평가 기준 및

성능수준별 하중조합”을 해당 요령을 준용한다.

해설

“기존 시설물(공동구) 내진성능 평가요령”에서는 기능수행 수준과 붕괴방지수준을

내진성능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 하중 조합 등도 “제 4장 내진성능 상세평가” 중 “4.2

평가 기준 및 성능수준별 하중조합”을 해당 요령을 준용한다.

7.3 내진안정성 평가방법

해설

터널의 응답변위법 및 응답이력 해석법 적용 방법은 “기존 시설물(터널) 내진성능

평가요령”의 “제 4장 내진성능 상세평가” 중 “4.3 내진 안정성 평가방법”을 해당 요령을

준용한다.

공동구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성능수준 및 하중 조합은 “기존 시설물(공동구)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준용토록 한다.

터널의 내진안정성 평가 방법은 “기존 시설물(터널)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준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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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동구의 응답변위법 및 응답이력 해석법 적용 방법은 “기존 시설물(공동구) 내진성능

평가요령”의 “제 4장 내진성능 상세평가” 중 “4.3 내진 안정성 평가방법”을 해당 요령을

준용한다.

공동구의 내진안정성 평가 방법은 “기존 시설물(공동구)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준용토록 한다.

터널 및 공동구의 액상화 발생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KDS 17 10 00 (4.7)”과

“기존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준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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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구성

8.1 문장 및 보고서의 작성

8.1.1 문장

8.1.2 보고서

8.1.3 편집

보고서의 문장은 간결하여야 하며 앞 뒤 연결 관계가 명확하여야 한다.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 기존 시설물에

대한 사항과 이론서 및 전문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분명히 구별하여야 한다.

편집순서는 다음을 따른다.

1. 표지

2. 속표지

3. 대상시설물 전경사진

4. 제출문

5. 참여기술진

6. 요약

7. 목차

8. 표목차

9. 그림목차

10. 본문

11. 참고문헌

12. 부록

13. 서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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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현황보고서 작성

8.3 예비평가 보고서

8.4 상세평가보고서

현황조사는 기초 및 지반에 대한 조사 및 작업을 필요로 하며 보고서 구성은 다음

과 같아야 한다.

1. 개요

2. 조사범위

3. 지반 조사 결과

4. 구조물 요약

5. 도면 및 지질 주상도 분석결과

6. 지반 물성값 결정

7. 부록

입력자료와 예비평가 분석 자료로 구성된다. 평가보고서의 구성은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1. 일반사항

2. 기존 검토 자료 평가

3. 현장평가분석

4. 지진도 평가

5. 취약도 평가

6. 영향도 평가

7. 내진그룹의 결정

8. 평가

상세평가 보고서는 지반의 액상화와 공항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서로 구성된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1. 내진성능 예비평가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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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하중

3. 액상화 평가

4. 비행장 시설의 내진성능 상세평가

5. 건축물의 내진성능 상세평가

6. 교량의 내진성능 상세평가

7. 지중구조물의 내진성능 상세평가

8. 내진성능 향상 방안

9. 최종평가 및 결론



제
정

안
(의

견
조

회
용

)



제
정

안
(의

견
조

회
용

)



제
정

안
(의

견
조

회
용

)
부부부부부 록록록록록

부록 A.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2017)

부록 B. 내진성능평가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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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2017)

A.1 목 적

A.2 근 거

A.3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및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A.3.1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A.3.2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A.4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적용(활용) 대상

A.5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적용에 따른 조치사항

A.6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시행일

[붙임 A.1] 지반분류(, , , , , )

[붙임 A.2]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비탄성응답스펙트럼

[붙임 A.3]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가속도시간이력 작성 기준

[붙임 A.4]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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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목 적

A.2 근 거

A.3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및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A.3.1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의 일관성유지를 위하여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정하여 활용하도록 함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란 국가가 지진에 대비해서 국가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한 목표를 말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발생 가능한 강진에 대해서 인명손실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회기능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어야 하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이에 부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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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A.3.2-1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가.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Z , 재현주기 500년 기준)는 아래와 같다.

지진
구역 행 정 구 역 지진구역계수

(Z )

Ⅰ
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0.11g
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남부*

Ⅱ 도 강원 북부**, 제주 0.07g

* 강원 남부 : 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 강원 북부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나. 위험도계수(I)는 아래와 같다.

재현주기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400년 4,800년

위험도계수(I) 0.4 0.57 0.73 1.0 1.4 2.0 2.6

※ 가, 나 항목은 2013년 12월 13일 공표 (전 소방방재청 공고 제2013-179호) 관련임

다. 유효수평지반가속도(S)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유효수평지반가속도(S)’란 지진하중을 산정하기 위하여 국가지진위험지도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제시된 암반지반의 수평지반운동수준을 말한다.

(2) 행정구역에 의한 방법으로 재현주기에 따른 유효수평지반가속도(S)는 지진구역

계수(Z)에 각 재현주기의 위험도계수(I)를 곱하여 결정한다.

S = Z × I

(3)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이용하여 결정한 유효수평지반가속도(S)는 행정구역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된 유효수평지반가속도(S) 값의 80%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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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2 지반분류

가. ‘지반분류’란 국지적인 토질조건과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정도를 공학적인 특성에 근거하여 지반을 분류하는 등급을 말한다.

나. 국지적인 토질조건,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1)에서부터 (3)까지를 따른다.

(1) 내진설계를 위한 지반분류는 기반암의 깊이(H)와 기반암 상부 토층의 평균

전단파속도(VS,Soil)에 근거한다.

(2) 지반은 <표 A.1>과 같이 , , , , ,  등 6종류로 분류한다.

(3) 토층의 평균 전단파속도(VS,Soil)는 탄성파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다. 지반의 자세한 분류 절차는 [붙임 A.1]과 같다.

<표 A.1> 지반분류체계

지반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깊이,
H (m)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
VS,Soil (m/s)

 암반 지반 1 미만 -

 얕고 단단한 지반
1～20 이하

260 이상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깊고 단단한 지반
20 초과

180 이상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 전단파속도 760m/s 이상을 나타내는 지층

※ 기반암 깊이와 무관하게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가 120m/s 이하인 지반은 지반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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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3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

가. 암반지반 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1) 암반지반인 의 5% 감쇠비에 대한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

스펙트럼은 <그림 A.1>과 같다.

<그림 A.1> 암반지반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① 전이주기(절점주기)

<표 A.2>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전이주기

구 분


(단주기스펙트럼
증폭계수)

전이주기 (sec)

  

수 평 2.8 0.06 0.3 3.0

② 감쇠비(, %단위)에 따른 스펙트럼 형상은 다음에 제시한 감쇠보정계수 를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곱해서 구할 수 있다. 단, 감쇠비가 0.5%보다 작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구조물의 경우 응답이력해석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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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감쇠비에 대해서   

㉯  ≤ ≤  ,   에서    ,   에서    

 


이며,

그 사이는 직선보간

㉰  ≤  ,    

 


③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비탄성응답스펙트럼이 필요한 경우 [붙임

A.2]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수직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다음과 같다.

① 5% 감쇠비에 대한 수직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1)에

있는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과 같은 전이주기와

감쇠보정계수를 갖는다.

② 최대 유효 수평지반가속도에 대한 최대 유효 수직지반가속도의 비는 0.77이다.

(3)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가속도시간이력 생성 기준은 [붙임 A.3]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나. 토사지반 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1) 토사지반인 , , ,  지반의 5% 감쇠비에 대한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기반암의 스펙트럼 가속도와 지표면의 스펙트럼

가속도의 증폭비율을 의미하는 ‘지반증폭계수(, )’로부터 <그림 A.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림 A.2> 토사지반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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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사지반에서 감쇠비에 따른 스펙트럼 형상은 해당 토사지반에 적합한

가속도시간이력을 이용하여 공학적으로 적절한 분석과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2) 유효수평지반가속도(S)에 따라 단주기 지반증폭계수()와 장주기 지반증폭계수

()는 <표 A.3>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유효수평지반가속도(S)의 값이 중간 값에

해당할 경우 직선보간하여 결정한다.

<표 A.3> 지반증폭계수

지반분류
단주기 증폭계수,  장주기 증폭계수, 

 ≤         ≤       

 1.4 1.4 1.3 1.5 1.4 1.3

 1.7 1.5 1.3 1.7 1.6 1.5

 1.6 1.4 1.2 2.2 2.0 1.8

 1.8 1.3 1.3 3.0 2.7 2.4

(3) 수직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다음과 같다.

① 5% 감쇠비에 대한 ～ 지반의 수직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

응답스펙트럼은 (1)에 있는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과

같은 전이주기를 갖는다.

② 최대 유효 수평지반가속도에 대한 최대 유효 수직지반가속도의 비는 공학적

판단에 의해 값을 결정할 수 있다.

(4) ～ 지반의 경우 <그림 A.2>의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대신 부지고유의

지반응답해석을 이용하여 결정한 스펙트럼을 사용할 수 있다.

(5)  지반의 경우 부지고유의 지반응답해석을 이용하여 결정한 스펙트럼을

사용한다.

(6) 가속도시간이력은 암반지반에 대해 작성된 가속도시간이력을 사용하여

지반응답해석을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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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4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A.3.2-5 설계지진 분류체계

가. 내진성능수준을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의

4가지로 분류한다.

(1) ‘기능수행’ 수준은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발생한 손상이

경미하여 그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성능수준을 말한다.

(2) ‘즉시복구’ 수준은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발생한 손상이

크지 않아 단기간 내에 즉시 복구되어 원래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성능수준을

말한다.

(3) ‘장기복구/인명보호’ 수준은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간의 복구를 통하여 기능 회복이 가능하거나,

시설물에 상주하는 인원 또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인원에 인명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성능수준을 말한다.

(4) ‘붕괴방지’ 수준은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매우 큰 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능수준을 말한다.

가. 설계지진은 시설물의 사용연한과 해당 기간 내 지진의 초과발생확률로서

정한다. 이를 반영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2조 국가지진위험지도에

의한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400년, 4,800년 재현주기(7가지)

지진을 설계지진으로 정할 수 있다.

① 평균재현주기 50년 지진지반운동 (5년내 초과발생확률 10%)

② 평균재현주기 100년 지진지반운동 (10년내 초과발생확률 10%)

③ 평균재현주기 200년 지진지반운동 (20년내 초과발생확률 10%)

④ 평균재현주기 500년 지진지반운동 (50년내 초과발생확률 10%)

⑤ 평균재현주기 1000년 지진지반운동 (100년내 초과발생확률 10%)

⑥ 평균재현주기 2400년 지진지반운동 (250년내 초과발생확률 10%)

⑦ 평균재현주기 4800년 지진지반운동 (500년내 초과발생확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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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6 내진등급 분류체계

A.3.2-7 시설물의 내진등급별 내진성능수준

가.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내진특등급’,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의

3가지 등급으로 분류한다.

(1) ‘내진특등급’은 지진 시 매우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등급을 말한다.

(2) ‘내진Ⅰ등급’은 지진 시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등급을 말한다.

(3) ‘내진Ⅱ등급’은 지진 시 재난이 크지 않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은 시설의 등급을 말한다.

나. 구체적인 내진등급 분류기준은 시설별 내진성능기준에서 정의한다.

가. 시설물의 내진등급별 최소 내진성능수준은 <표 A.4>와 같으며

내진등급에 따라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

수준 중에서 두 개 이상의 성능수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에서 해당 시설물에 적용할 내진성능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표 A.4> 시설물의 내진등급별 내진성능수준

설계지진
재현주기(년)

내진성능수준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

50 내진Ⅱ등급
100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
200 내진특등급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
500 내진특등급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
1,000 내진특등급 내진Ⅰ등급
2,400 내진특등급
4,800 내진특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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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적용(활용) 대상

A.5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적용에 따른 조치사항

A.6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시행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

설계기준’에 적용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원자력이용시설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라 개정된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시행일

이전에 보강한 시설은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붙임 A.4]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이 ‘시설별 내진설계기준’보다 낮은 경우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공통 최소기준으로 보아, 높게 정해져

있는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을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은 2017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또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은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을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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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A.1] 지반분류(, , , , , )

□ 지반분류 절차

1. 범위

여기서는 <표 A.1>에 따라서 지반을 부터 까지 6종으로 분류하는

절차를 기술한다.

2. 정의

지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전단파속도가 760ms이상인 기반암의 깊이( )가 1m 미만인 지반

 :  ≤ 20m이고,  ≥ 260ms인 기반암 깊이가 얕고 단단한 지반

 :  ≤ 20m이고,  < 260ms인 기반암 깊이가 얕고 연약한 지반

 :  > 20m이고,  ≥ 180ms인 기반암 깊이가 깊고 단단한 지반

 :  > 20m이고,  < 180ms인 기반암 깊이가 깊고 연약한 지반

 :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다음 경우에 속하는 지반

① 액상화가 일어날 수 있는 흙, 예민비가 8이상인 점토, 붕괴될 정도로 결합력이

약한 붕괴성 흙과 같이 지진하중 작용 시 잠재적인 파괴나 붕괴에 취약한 지반

② 이탄 또는 유기성이 매우 높은 점토지반(지층의 두께 > 3m)

③ 매우 높은 소성을 띤 점토지반(지층의 두께 > 7m이고, 소성지수 PI > 75)

④ 층이 매우 두껍고 연약하거나 중간 정도로 단단한 점토(지층의 두께 > 36m)

⑤ 기반암이 깊이 50m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지반

※ 예외:  이 120m/s 이하인 지반은 기반암 깊이에 관계없이  지반으로 분류한다.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즉 로 분류할

때는 상기 에 대한 정의에서 제시한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해당

부지가 이 기준과 일치하면 그 부지는 지반 종류 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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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반암에 대한 정의

기반암은 전단파속도 760m/s 이상을 나타내는 지층이다.

나.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

은 다음 공식에 따라 결정한다.

 


  








  





(A.1)

여기서,  = 기반암 깊이까지의 번째 토층의 두께, m

 = 기반암 깊이까지의 번째 토층의 전단파속도, m/s

다. 표준관입시험 관입저항치의 전단파속도로의 변환

표준관입시험 관입저항치(SPT-N치)를 전단파속도로 변환할 수 있다.

변환에는 국내 지반에 대해 제안된 상관관계식(Sun et al. 2013*,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표준관입시험 시 단단한 암질에 도달하여 항타수가 50에

이르러도 30cm 깊이를 관입하지 못할 경우 50타수 이상의 N값은 선형적인

비례관계를 토대로 30cm 두께 관입 시 N값으로 환산한다. 이때 환산 N치의

최대값은 300이다.

* Sun, C. G., Cho, C. S., Son, M., & Shin, J. S. (2013). Correlations between shear 

wave velocity and in-situ penetration test results for Korean soil deposits. Pure and 

Applied Geophysics, 170(3), 27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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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A.2]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비탄성응답스펙트럼

1. 표준수평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수평지반운동에 대한 비탄성응답

스펙트럼은 변위연성도()와 감쇠비()의 함수로 정의된다.

2. 감쇠비 5%에 대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비탄성응답스펙트럼의

형상은 <그림 A.1>의 수평설계응답스펙트럼과 같은 형상을 갖는다.

<그림 A.3>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비탄성응답스펙트럼 기준

( =0.01초에서 =1g로 정규화)

3. 비탄성응답스펙트럼의 유사가속도 스펙트럼에 대한 단주기스펙트럼증폭계수

()와 전이주기는 <표 A.5>를 따른다.

4. 감쇠비에 대한 스펙트럼 형상은 다음에 제시한 감쇠보정계수 를 비탄성

응답스펙트럼에 곱해서 구할 수 있다. 각 변위연성도에 대한 감쇠보정계수는

<표 A.6>의 값을 따른다. 변위연성도가 8이상의 경우 감쇠보정계수는 1을

사용한다. 단, 감쇠비가 0.5%보다 작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구조물의 경우 응답이력해석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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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5> 비탄성응답스펙트럼의 유사가속도 스펙트럼과 전이주기

구분 

전이주기(sec)

  

=1.0(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2.8 0.06 0.30 3

=1.5 2.0 0.05 0.27 3

=2 1.65 0.044 0.24 3

=3 1.33 0.036 0.21 3

=4 1.17 0.03 0.20 3

=5 1.07 0.02 0.18 3

=8 0.74 0.2 0.2 3

=10 0.64 0.2 0.2 3

※ <표 A.5>에 열거된 변위연성도()는 대표적인 값들이며, 예시된 변위연성도
이외의 사이 값에 대해서는 보간한 값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변위연성도에
대하여 증폭비와 전이주기를 로그단위로 보간하도록 한다.

<표 A.6> 비탄성응답스펙트럼의 감쇠보정계수

변위연성도 1.5 변위연성도 2 변위연성도 3

  

 


  

 


  

 


변위연성도 4 변위연성도 5 변위연성도 8 이상

  

 


  

 


 

※ <표 A.6>에 열거된 변위연성도()는 대표적인 값들이며, 예시된 변위연성도
이외의 사이 값에 대해서는 가까운 변위연성도의 감쇠보정계수 중 큰 값을
사용한다.
①  초, 모든 감쇠비에 대해서  

② ≤≤,  초 에서  ,  에서  이며 그 사이는 직선보간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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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A.3]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가속도시간이력 작성 기준

□ 인공합성 가속도시간이력 작성

인공합성가속도시간이력의 포락함수에 대한 최소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시간이력의 절단(cut off) 진동수는 최소 50Hz 이상이어야 한다.

2. 규모에 따른 구간선형 포락함수의 형상과 지속시간은 <그림 A.4> 및 <표

A.7>과 같다.

시간(s)

조
각
함
수

최
대
진
폭

<그림 A.4> 가속도시간이력의 구간선형 포락함수

<표 A.7> 가속도시간이력 구간선형 포락함수에 대한 지진규모별 지속시간

지진규모 상승시간 () 강진동지속시간 () 하강시간 ()

7.0 이상 ～ 7.5 미만 2 12.5 13.5

6.5 이상 ～ 7.0 미만 1.5 9 10.5

6.0 이상 ～ 6.5 미만 1 7 9

5.5 이상 ～ 6.0 미만 1 5.5 8

5.0 이상 ～ 5.5 미만 1 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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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동지속시간()의 한쪽 파워스펙트럼밀도(PSD; Power Spectral Density)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A.2)

여기서,   는 강진동지속시간의 푸리에 변환이다.

3. <그림 A.4>의 포락함수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강진동지속시간 은

가속도시간이력의 누적에너지가 5%에서 75%에 도달하는 구간으로

정의된다. 누적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3)

여기서, 는 지반가속도시간이력이다.

4. 다수의 인공합성가속도시간이력으로부터 계산된 5% 감쇠비 응답스펙트럼의

평균은 전체 주기 영역에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의 1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5. 다수의 인공합성가속도시간이력으로부터 계산된 5% 감쇠비 응답스펙트럼의

평균은 0.04초와 10초 주기 영역에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어떤 두 개의 가속도시간이력 간의 상관계수는 0.16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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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간이력 생성을 위해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파워스펙트럼이

필요한 경우 수정 Kanai-Tajimi 모델로 정해지는 파워스펙트럼 형상을

사용할 수 있다.

진동수(Hz)

<그림 A.5> 수정 Kanai-Tajimi 모델의 형상

<표 A.8> 수정 Kanai-Tajimi 모델 파라미터(제곱평균제곱근 가속도 0.5g)

수정 Kanai-Tajimi
파라미터

 g g  

값 0.35 ms 25.02 rads 1.00 5.63 rads 0.64

g
    

 

g

 

g

g


g
g






 



 





(A.4)

8. 제곱평균제곱근(RMS; Root Mean Square) 지반가속도가 0.5g가 아닌

경우에는 목표 파워스펙트럼 밀도를 제곱평균제곱근 지반가속도의

제곱으로 눈금을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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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지진기록을 활용한 가속도시간이력 작성

[붙임 A.4]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개정 완료일(’18.12.31.) 이전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된 기존 시설물

□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개정 완료일(’18.12.31.) 이전에 내진보강설계를 완료한

시설물

단, 내진보강공사 인･허가(협의)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료한

시설물

  ※ 이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실지진 기록은 국내여건과 유사한 판 내부(intra-plate) 지역에서 계측된

기록을 선정한다. 이때, 관측소 하부지반이  지반 혹은 이에 준하는

보통암 지반에서 계측된, 고려하는 설계지진과 유사규모의 기록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선정된 지진기록은  지반의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그림 A.1>)에 맞추어 수정 적용한다. 수정 시,

원본파형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파형의 응답스펙트럼을

설계응답스펙트럼에 맞추어 보정(Spectral Matching)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때, 설계 대상구조물의 탁월주기(dominant period)를 주 대상으로

보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입력 지진기록 최대지반가속도(PGA; Peak Ground Acceleration)의

절대크기가 중요한 경우, 상기 절차로 보정된 지진기록에 대하여

최대지반가속도를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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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내진성능평가 예제

B.1 내진성능 예비평가 예제

B.2 내진성능 상세평가 예제 Ⅰ [비행장시설]

B.3 내진성능 상세평가 예제 Ⅱ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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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공항시설 예비평가 예제

B.1.1 지진도 평가

대상공항은 지진구역Ⅰ, 재현주기 500년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유효수평지반가속

도는 0.07g∼0.088g, 지반종류 S4에 위치하므로, 아래 표<B1.1>의 “지진도 등급

기준”에 의해 지진도 3그룹에 해당한다.

지진도 지역
지반종류

S6 S5 S4 S3 S2 S1

A1 1그룹 1그룹 1그룹 1그룹 1그룹 2그룹

A2 1그룹 1그룹 2그룹 1그룹 2그룹 3그룹

A3 1그룹 2그룹 3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A4 2그룹 3그룹 3그룹 3그룹 4그룹 4그룹

표 B1.1 지진도 등급 기준

B.1.2 취약도 평가

대상공항 주변의 지반상태, 규모, 시설의 배치, 건축물, 건물외 구조물, 교량

구조물, 터널 구조물, 활주로 구조물에 대한 상태를 고려하여 취약도 지수

(Vulnerability Index)로 나타낸다.

  ××××

여기서, : 활주로 상태에 따른 지수

: 여객터미널과 건축물, 교량 및 터널 등의 상태에 따른 지수

- : 터미널 상태에 따른 지수

- : 터미널 외 건축물 상태에 따른 지수

- ; 비구조요소 및 설비 상태에 따른 지수

-  : 교량 상태에 따른 지수

- : 터널 상태에 따른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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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주로 하부 구조물 유무에 따른 지수

: 공항의 전력계통의 다양성에 따른 지수

: 공항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지수

: 내진설계 적용여부 및 내진성능평가 수행여부에 따른 지수

No. 세부지수 설명 내용 점수 가중치
점수×

가중치

1  활주로 액상화 안전 0.7 1.5 1.05

2

 - 1.0

1.10

 여객터미널 상태 B등급 0.6 -

 건축물 상태 해당 없음 0.0 -

 비구조요소 상태 내진설계 미적용 1.0 -

 교량 상태 해당 없음 0.0 -

 터널 상태 해당 없음 0.0 -

3  활주로 하부 구조물 폭, 높이 10m미만 0.6 0.5 0.30

4  전력계통 2계통 0.7 0.5 0.65

5  공용년수 45년 0.8 1.0 0.80

합계 3.6

기타  내진성능평가 여부 미수행 1.0 - 1.00

→취약도 지수(VI) = 20×3.6×1.0 = 72.0점

B.1.3 영향도 평가

대상공항의 평상시 교통량 및 화물량, 군사적 중요도와 지진발생 이후 공항의

영향권에 포함되는 배후인구,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영향도 지수로

나타낸다. 공항시설물의 영향도는 공항시설물의 취약도 지수 산정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영향도 지수(Impact Index)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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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3)

여기서,  :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공항의 중요도(Importance)

 : 공항시설의 연평균 수송규모

 : 공항의 활주로 수

 : 민․군 공동사용여부

 : 공항시설물의 성능회복(Recovery)을 위한 비용지수

 : 도시기능유지 및 경제활동 지속성

No. 세부지수 설명 내용 점수 가중치
점수×

가중치

1  사회경제적 중요도 그 외 지역 0.8 1.0 0.80

2

 최근 5년 수송량 0.6 1.0

0.60 연평균 여객수송량 1,912편/182,686명 0.4 -

 연평균 화물수송량 812톤 0.2 -

3  활주로 수 2 0.8 1.0 0.80

4  군 공동사용여부 공동사용 1.0 1.0 1.0

5

 성능 회복 비용 0.8 1.0

0.80활주로 총 길이 5,488Km 0.5 -

터미널 총 연면적 3,960㎡ 0.8 -

6 
공항-도시간

연계교통 내진
확보 1.0 2/3 0.67

합계 4.67

→영향도 지수(II) = 15×4.67 = 7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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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4 내진그룹의 결정

지진도, 취약도, 영향도를 산정하여 그림 <B1.1>과 같은 결정과정을 거쳐

대상공항의 내진그룹을 결정한다. 대상공항의 지진도그룹은 3그룹 취약도지수는

72, 영향도지수는 70이므로 대상공항은 내진보강관찰시설그룹으로 분류한다.

그림 B1.1 내진그룹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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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비행장시설 상세평가 예제

B.2.1 일반사항

본 장에서는 앞의 내진성능평가 요령 4.2(액상화 평가)에 따른 액상화 평가

결과 비행장 시설물의 하부 지반이 액상화에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4.3(성능수준의 판정)에서 서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적 방법을 통해 비행장

시설물의 내진성능 수준을 평가한 예제를 제시하였다.

B.2.2 A공항 활주로에 대한 액상화 시 내진성능평가 예제

B.2.2.1 검토개요

(1) 검토단면

내진성능평가 대상은 A공항의 활주로 시설물로써 활주로의 형상과 제원,

내진성능평가 대상지점은 부록그림 1과 같다. 대상지점은 지반조사 지점별로

선정되었고 해당 활주로는 요령 4.3(성능수준의 판정)의 4.3.5(비행장 시설 등급별

세부조건)에 따라 비행장시설 등급 가 에 해당한다.

750m

3000m

A
B

C
D E

10m

10m

20m

그림 B2.1 검토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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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점 별 지반조건

B.2.2.2 액상화 평가

(1) 평가방법의 산정

요령 4.3.4(내진성능수준 평가를 위한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적 방법을 통해

비행장 시설물 내진성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간편해석법을 적용하여 액상화 시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간편해석법 적용 결과

여전히 비행장 시설물 하부지반이 액상화에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 동적

해석법을 적용할 수 있다.

A B C D E

연약

사질토

지반

두께(m) 5.4 6.4 1.8 3.2 4.4

단위 중량

(kN/m3)
13.58 13.58 13.58 13.58 13.58

평균 전단파속도

(m/s)
236 242 306 272 254

평균 N치 6 6 6 6 6

포아송 비 0.3 0.3 0.3 0.3 0.3

포장체

두께(m) 1.03 1.03 1.03 1.03 1.03

단위 중량

(kN/m3)
23.50 23.50 23.50 23.50 23.50

평균 전단파속도

(m/s)
338 338 338 338 338

포아송 비 0.35 0.35 0.35 0.35 0.35

표 B2.1 입력 지반 물성(A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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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편해석법

본 예제에서는 Ishihara & Yoshimine(1992)가 제안한 등가정적해석법을

적용하여 간편해석법을 통한 액상화 시 활주로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Ishihara & Yoshimine(1992)는 액상화 안전율에 따른 액상화 발생 시

부피변형률(Post-liquefaction volumetric strain, εv)과 지반조건, 액상화 층의

두께를 이용하여 액상화 시 지반의 연직 침하량을 산정하는 간편식을

제안하였으며 산정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반조건, 입력 지진하중 등을 토대로 대상 지층의 액상화 안전율 산정

② 액상화 안전율 및 지반 강도를 토대로 부록그림 2에 따라 액상화 발생 시 부피변형률

산정

③ 층별 부피변형률과 층 두께를 곱하여 대상 지층의 액상화 시 연직 침하량 산정

④ 각 지층의 액상화 시 연직 침하량을 합산하여 해당 지점에서의 총 연직 침하량 산정

그림 B2.2 액상화 안전율에 따른 부피변형률 결정(Ishihara & Yoshimine,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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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화에 대한 안전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다양하나, 본 예제에서는 요령

4.2(액상화 평가)에 따른 액상화 평가 결과 비행장 시설물의 하부 지반이

액상화에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으므로 액상화

안전율을 0.9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부록표 1의 지반조건에 따라 지점별 연약

사질토층에 대한 액상화 발생 후 부피 변형률은 약 4.5%로 산정되며 이를 적용한

액상화 발생 시 각 지점별 연직방향 침하량은 표 B2.2와 같다.

지점 A B C D E

침하량(m) 0.243 0.288 0.081 0.144 0.198

표 B2.2 액상화 발생 시 각 지점별 연직방향 침하량(간편해석법, A공항)

산정된 지점별 연직방향 침하량을 토대로 요령 4.3(성능수준의 판정)의 표

4.3.5(비행장 시설 등급별 세부조건) 만족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세

구간에 대한 부등침하 구배를 산정하여 표 B2.3과 같이 제시하였다.

· A-B: 최대 종단 구배①(활주로 끝에서 활주로 길이의 1/4만큼 떨어진 곳과의 사이)

· C-D: 최대 종단 구배②(최대 종단 구배①에서 규정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

· D-E: 최대 횡단 구배

구간 A-B C-D D-E

부등침하 구배(%) 0.45 0.63 0.27

요령 4.3의 표 4.3.5에 따른 기준 0.8 1.0 1.5

만족여부 O.K O.K O.K

표 B2.3 액상화 발생 시 각 구간별 부등침하 구배(간편해석법, A공항)

간편해석법에 의한 A공항 활주로의 주요 구간별 부등침하 구배 산정 결과,

부록표 3과 같이 모든 구간에 대해 부등침하 구배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공항 활주로의 경우 추가적인 동적 해석법 수행을 통한

내진성능평가는 필요하지 않으며 내진성능평가요령에 따른 액상화 시 내진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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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만족한다고 판단되었다.

B.2.3 B공항 활주로에 대한 액상화 시 내진성능평가 예제

B.2.3.1 검토개요

(1) 검토단면

내진성능평가 대상은 B공항의 활주로 시설물로써 활주로의 형상과 제원,

내진성능평가 대상지점은 A공항과 동일하며 요령 4.3(성능성능수준의 판정)의 표

4.3.5(비행장 시설 등급별 세부조건)에서 비행장 시설 등급 가에 해당한다.

(2) 지점 별 지반조건(B공항)

A B C D E

연약

사질토

지반

두께(m) 2.2 9.4 3.1 5.4 4.3

단위 중량

(kN/m3)
12.86 12.86 12.86 12.86 12.86

평균 전단파속도

(m/s)
198 205 257 226 216

평균 N치 3 3 3 3 3

포아송 비 0.3 0.3 0.3 0.3 0.3

포장체

두께(m) 1.03 1.03 1.03 1.03 1.03

단위 중량

(kN/m3)
23.50 23.50 23.50 23.50 23.50

평균 전단파속도

(m/s)
338 338 338 338 338

포아송 비 0.35 0.35 0.35 0.35 0.35

표 B2.4 입력 지반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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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3.2 액상화 평가

(1) 간편해석법

액상화 시 간편해석법을 통한 B공항 활주로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해,

Ishihara & Yoshimine(1992)가 제안한 등가정적해석법을 적용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액상화 안전율은 A공항 평가 시와 동일하게 0.9로 가정하였으며

부록표 4의 지반조건에 따라 지점별 연약 사질토층에 대한 액상화 발생 후 부피

변형률은 약 5.5%로 산정되었다. 이를 적용한 액상화 발생 시 각 지점별

연직방향 침하량은 표 B2.5와 같다.

지점 A B C D E

침하량(m) 0.121 0.517 0.171 0.297 0.237

표 B2.5 액상화 발생 시 각 지점별 연직방향 침하량(간편해석법, B공항)

산정된 지점별 연직방향 침하량을 토대로 요령 4.3(성능수준의 판정)의 표

4.3.5(비행장 시설 등급별 세부조건) 만족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세

구간에 대한 부등침하 구배를 산정하여 표 B2.6과 같이 제시하였다.

· A-B: 최대 종단 구배①(활주로 끝에서 활주로 길이의 1/4만큼 떨어진 곳과의 사이)

· C-D: 최대 종단 구배②(최대 종단 구배①에서 규정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

· D-E: 최대 횡단 구배

구간 A-B C-D D-E

부등침하 구배(%) 3.96 1.27 0.30

요령 4.3의 표 4.3.5에 따른 기준 0.8 1.0 1.5

만족여부 N.G N.G O.K

표 B2.6 액상화 발생 시 각 구간별 부등침하 구배(간편해석법, B공항)

간편해석법에 의한 구간별 부등침하 구배 산정 결과, D-E구간(최대 횡단

구배)의 경우 부등침하 구배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A-B 및

C-D구간(최대 종단 구배)의 경우 부등침하 구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액상화 시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B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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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에 대해서는 동적해석법 수행을 통한 추가적인 내진성능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동적해석법

간편해석법 수행결과 액상화 시 활주로시설물의 내진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B공항 활주로시설물에 대한 액상화 평가를 위해, 동적해석법을

적용한 액상화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본 예제에서는 요령 4.3.4(내진성능수준

평가를 위한 해석방법)의 나)각 지점별 모델링 방법을 이용하였다.

가. 해석 조건

B공항의 활주로시설물을 대상으로 3차원 동적 시간이력해석이 수행되었으며

해석 프로그램으로 지반 및 기초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유한차분법 기반 상용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FLAC3D가 사용되었다. 모든 해석조건은 간편해석법의

경우와 동일하며 다섯 지점(A~E)에 대해 각각 3차원 동적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고 각 지점에서의 지반모델 최상단(지표면)에서 계산된 연직방향 침하량을

도출하였다.

나. 지반 모델링

지반 구성 모델로써 Mohr-Coulomb 모델이 적용되었으며 액상화 시

과잉간극수압의 발달과 지반 유효응력의 감소를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는 Finn

모델이 함께 적용되었다. 또한 이력감쇠모델을 적용하여 지반 전단 변형률 증가에

따른 전단탄성계수의 비선형적 감소 및 감쇠비의 비선형적 증가를 고려하였다.

지반 조건은 B공항에서 수행된 지반조사 결과를 토대로 표 B2.4와 같이 지점별로

간편해석법과 동일하게 결정, 입력되었다. 부록그림 3(a)은 B 지점에 대한 해석

지반모델의 요소망 예시로써 각 지점별 모델의 너비와 폭은 각각 10m이며

심도는 지점별 지반조건에 따라 다르게 모사하였다. 경계부에서의 입력 지진파

거동을 적절히 모사하기 위해 Free-field 경계요소 모델을 적용하였으며(부록그림

3(b)), 지하수위는 지표면 상부에 위치하여 완전히 포화된 조건을 모사하였다.

모든 해석조건에서 암반은 연약사질토층 직하부에 출현하며 포장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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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사질토층 상부에 위치한다. 그림 B2.4는 해석조건에 대한 모델링이 완료된 후

각 주요 지반물성에 대한 초기조건을 나타낸다. 지반의 액상화 거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반의 초기 전단탄성계수, 수평방향 초기 지반 응력, 초기

간극수압이 깊이에 따라 적절히 입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깊이에

대해 완전히 포화된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a) 지반 및 포장체 요소망 (b) Free-field 경계요소 반영

그림 B2.3 해석모델의 요소망

a) 초기 전단탄성계수 분포도 b) 초기 지반응력(Sxx) 분포도

(c) 초기 간극수압 분포도 (d) 포화도

그림 B2.4 해석모델의 해석 초기조건 컨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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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력 지진파

본 해석에 적용된 입력 지진파는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지진(KMA규모 5.4,

포항관측소 PHA2, 남북방향)의 실계측 지진파를 토대로 기존의

표준응답스펙트럼 및 2017년 공표된 행정안전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의

표준응답스펙트럼에 맞추어 스펙트럼 규모를 보정한 인공지진파이다. 요령

4.3(성능성능수준의 판정)의 부록표 4.3.2(비행장 시설의 성능목표 및

설계지진(활주로)에 따라 해석조건별 지진 가속도 시간이력이 산정되었으며 본

예제에 사용된 붕괴방지 수준의 입력 지진파는 그림 B2.5와 같다.

그림 B2.5 입력 지진 가속도-시간이력(붕괴방지수준, 2400년 재현주기)

라. 해석 결과

각 지점에 대해 동적 해석법을 적용하여 액상화 평가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지점별 연직방향 침하량은 표 B2.7과 같다. 각 침하량 값은 지점별 모델에서

발생한 연직방향 변위의 최댓값을 표기하였다.

지점 A B C D E

침하량(m) 0.096 0.468 0.140 0.290 0.220

표 B2.7 액상화 발생 시 각 지점별 연직방향 침하량(동적 해석법, B공항)

산정된 지점별 연직방향 침하량을 토대로 요령 4.3(성능수준의 판정)의 표

4.3.5(비행장 시설 등급별 세부조건) 만족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세

구간에 대한 부등침하 구배를 산정하여 부록표 8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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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최대 종단 구배①(활주로 끝에서 활주로 길이의 1/4만큼 떨어진 곳과의 사이)

· C-D: 최대 종단 구배②(최대 종단 구배①에서 규정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

· D-E: 최대 횡단 구배

구간 A-B C-D D-E

부등침하 구배(%) 3.72 1.50 0.35

요령 4.3의 표 4.3.5에 따른 기준 0.8 1.0 1.5

만족여부 N.G N.G O.K

표 B2.8 액상화 발생 시 각 구간별 부등침하 구배(동적 해석법, B공항)

동적 해석법에 의한 B공항 활주로의 구간별 부등침하 구배 산정 결과,

간편해석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D-E구간(최대 횡단 구배)의 경우 부등침하 구배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A-B 및 C-D구간(최대 종단 구배)의 경우

부등침하 구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액상화 시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B공항 활주로에 대해서는 필요한

구간에 대해 액상화 대책공법을 적용하여 지반을 보강하는 등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B.3. 참고문헌

1) 항공법 시행규칙(2019), 일본 국토교통성

2) Ishihara, K., & Yoshimine, M. (1992). Evaluation of settlements in sand deposits

following liquefaction during earthquakes. Soils and foundations, 32(1), 17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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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건축물 상세평가 예제

B3.1 기본정보

용역명 A공항 내진성능평가

건물명 A공항 관리동

주소 A시 XX동

용도 공항시설 관리동

내진등급 및

성능목표
1등급

성능목표(재현주기-성능수준)

2,400년 붕괴방지

1,400년 인명보호

지반조건 S2

지반조건

판정근거
지반조사 지반조사결과

기반암 11m

평균전단파속도 393m/s
적용된

평가절차
비선형정적절차

적용된

지역계수
0.22

신축줄눈의 유무 없음 신축줄눈의 유격 -

평가결과 및

종합판정

기본설계지진의 1.2배에 대하여 X, Y 양방향 모두 목표성능을

만족하였음.

기본설계지진의 1.5배에 대하여 X, Y 양방향 모두 목표성능을

만족하였음.

따라서 X, Y 양방향 모두 목표내진성능을 확보하였으므로, X,

Y 양방향 모두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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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2 건축물 정보 및 현장조사 결과

대상구조물 A공항 관리동

층수 지상 4층

건축연도 1971년 증축여부 없음

증축연도 - 증축부의 위치 -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설계

도서와 실제

구조물과의

차이점

- 설계도서상 1C1A 기둥의 크기는 400X500이나 실제 시공은

450X550임.

재료강도 평균강도(MPa) 근거

콘크리트강도 14.78 코어테스트, 반발경도법

철근강도 300 연도별 기본재료강도

조적강도 2.1 현장점검

평면의 형태 사각형, 평면비정형

입면의 형태 정형

기초의 형태 독립기초

지내력

허용지내력(kN/㎡) 근거

300 지반조사결과를 지내력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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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3 도면

*생략

B3.4 하중 및 해석모델

B3.4.1 고정하중 및 활하중

용도

고정하중(DEAD� LOAD) 활하중 사용하중 계수하중

THK

(㎜)

중량

(KN/㎥)

하중

(KN/㎡)

(LIVE�

LOAD)

(KN/㎡)

(D.L+L.L)

(KN/㎡)

(1.2D.L+

1.6L.L)

(KN/㎡)

옥탑지붕층

방수 및 몰탈 50 20.0� 1.00

1.00 5.18 6.62
콘크리트슬래브 120 24.0� 2.88

천정　 　 　 0.30

　 　 　 4.18

지붕층

방수 및 몰탈 50 20.0� 1.00

2.00 6.18 8.22
콘크리트슬래브 120 24.0� 2.88

천정　 　 　 0.30

　 　 　 4.18

사무실,� 복도

마감 및 몰탈 30 20.0� 0.60

3.00 6.78 9.34
콘크리트슬래브 120 24.0� 2.88

천정 0.30

　 　 　 3.78

화장실

타일 및 몰탈 80 20.0� 1.60

2.50 7.28 9.74
콘크리트슬래브 120 24.0� 2.88

천정 0.30

　 　 　 4.78

사무실,� 복도

(1층)

마감 및 몰탈 30 20.0� 0.60

3.00 6.48 8.98콘크리트슬래브 120 24.0� 2.88

　 　 　 3.48

화장실

(1층)

타일 및 몰탈 80 20.0� 1.60

2.50 6.88 9.38콘크리트슬래브 120 24.0� 2.88

　 　 　 4.48

방풍실,� 홀

마감 및 몰탈 30 20.0 0.60

4.00 7.48 10.58콘크리트슬래브 120 24.0� 2.88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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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4.2 층별하중일람

면적(㎡) 고정하중(kN) 활하중(kN)

지붕층 1,010.5 6,453 1,947

4층바닥 1,010.5 6,963 3,018

3층바닥 1,010.5 6,964 3,018

2층바닥 1,010.5 7,106 3,018

합계 4,042.0 31,450 11,040

B3.4.3 지하층, 1층 기둥하단부 모델링 방법

- 지중보 포함, 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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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4.4 주기 및 참여율

B3.4.5 평가절차별 요구조건 만족여부 검토

- 각 방향 모드참여율이 90%이상인 층전단력과 1차모드의 층전단력비가

130%미만으로 비선형 정적해석을 실시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구분 방향
층 전단력 층 전단력비

1차모드(KN) 전체모드(KN) 전체모드/1차모드

4층

X

1,214 1,253 103%

3층 2,386 2,410 101%

2층 3,367 3,371 100%

1층 4,072 4,080 100%

4층

Y

794 869 109%

3층 1,530 1,582 103%

2층 2,145 2,153 100%

1층 2,599 2,613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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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5 평가결과

B3.5.1 비선형 정적절차

B3.5.1.1 해석조건

항목 내용

하중조합 1.0DL+0.25LL

반응수정계수 R=1.0 적용

강도감소계수    적용

재료강도
변형지배형 거동: 평균강도
강도지배형 거동: 공칭강도

비선형 모델링 파라메터
보: 휨, 전단 유효강성
기둥:　P-M-M, 휨, 전단, 축방향 강성
조적벽체: 강성, 강도, 변형능력 등

다축가진효과의 반영

성능점의 밑면전단력
X방향: 3,167kN
Y방향: 2,634kN
직교방향 30% 변위의 밑면전단력
X방향: 62kN
Y방향: 289kN

성능점산정방법 FEMA440(Procedure-A)

수렴조건/스텝크기/총스텝
X방향: Displacement Norm / 0.001/150
Y방향: Displacement Norm / 0.0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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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5.1.2 목표성능: 2,400년-붕괴방지

B3.5.1.2.1 방향별 밑면전단력 및 횡변위

항목 +X방향

SD SA D V 유효주기 유효감쇠비

성능점의

위치
59.80mm 3,934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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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층간변형각 1.05%

Story 층간변형각(%)
허용층간변형각(%)

성능
IO LS CP

지붕층 0.31 0.35 0.7 1.05 IO

4 0.22 0.35 0.7 1.05 IO

3 0.38 0.35 0.7 1.05 LS

2 0.53 0.35 0.7 1.05 LS

1 0.50 0.35 0.7 1.05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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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Y방향

SD SA D V 유효주기 유효감쇠비

성능점의

위치
32.67mm 3,189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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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층간변형각 1.05%

Story 층간변형각(%)
허용층간변형각(%)

성능
IO LS CP

지붕층 0.02 0.35 0.7 1.05 IO

4 0.12 0.35 0.7 1.05 IO

3 0.21 0.35 0.7 1.05 IO

2 0.35 0.35 0.7 1.05 LS

1 0.51 0.35 0.7 1.05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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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5.1.2.2 연직하중 저항능력

방향 층
성능점의

목표성능

수평부재 수직부재

목표성능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분담률

만족

여부

목표성능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분담률

만족

여부

+X

지붕층 2,400년-CP 1.0 OK 1.0 OK

4 2,400년-CP 1.0 OK 1.0 OK

3 2,400년-CP 1.0 OK 1.0 OK

2 2,400년-CP 1.0 OK 1.0 OK

1 2,400년-CP 10. OK 1.0 OK

+Y

지붕층 2,400년-CP 1.0 OK 1.0 OK

4 2,400년-CP 1.0 OK 1.0 OK

3 2,400년-CP 1.0 OK 1.0 OK

2 2,400년-CP 1.0 OK 1.0 OK

1 2,400년-CP 1.0 OK 1.0 OK

결과검토 2,400년-붕괴방지수준에 대한 연진하중 저항능력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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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5.1.3 목표성능: 1,400년-인명보호

B3.5.1.3.1 방향별 밑면전단력 및 횡변위

항목 +X방향

SD SA D V 유효주기 유효감쇠비

성능점의

위치
46.18mm 3,167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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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층간변형각 1.05%

Story 층간변형각(%)
허용층간변형각(%)

성능
IO LS CP

지붕층 0.25 0.35 0.7 1.05 IO

4 0.16 0.35 0.7 1.05 IO

3 0.29 0.35 0.7 1.05 IO

2 0.41 0.35 0.7 1.05 LS

1 0.39 0.35 0.7 1.05 LS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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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Y방향

SD SA D V 유효주기 유효감쇠비

성능점의

위치
25.30mm 2,634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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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층간변형각 1.05%

Story 층간변형각(%)
허용층간변형각(%)

성능
IO LS CP

지붕층 0.02 0.35 0.7 1.05 IO

4 0.09 0.35 0.7 1.05 IO

3 0.16 0.35 0.7 1.05 IO

2 0.27 0.35 0.7 1.05 IO

1 0.40 0.35 0.7 1.05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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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5.1.3.2 연직하중 저항능력

방향 층
성능점의

목표성능

수평부재 수직부재

목표성능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분담률

만족

여부

목표성능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분담률

만족

여부

+X

지붕층 1,400년-LS 1.0 OK 1.0 OK

4 1,400년-LS 1.0 OK 1.0 OK

3 1,400년-LS 1.0 OK 1.0 OK

2 1,400년-LS 1.0 OK 1.0 OK

1 1,400년-LS 1.0 OK 1.0 OK

+Y

지붕층 1,400년-LS 1.0 OK 1.0 OK

4 1,400년-LS 1.0 OK 1.0 OK

3 1,400년-LS 1.0 OK 1.0 OK

2 1,400년-LS 1.0 OK 1.0 OK

1 1,400년-LS 1.0 OK 1.0 OK

결과검토 1,400년-인명보호수준에 대한 연진하중 저항능력 만족




